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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 담론과 용어에 대한 여성주의적 고찰

-정책담론과 용어를 중심으로

                                       이민경(대구대학교 교육학과) 

I. 문제제기 

2000년 이후 한국사회로의 다양한 인종적, 민족적, 문화적 배경을 지닌 인구의 

유입은 한국사회의 폭발적인 다문화담론을 생산해 왔고 정책적, 대중적 담론의 

핵심화두가 되어 왔다. 한국사회의 다문화담론이 어떤 과정을 통해 누구에 의해

서 주도되고 실행되어 있는가에 대해서는 다양한 이견들(김희정, 2007; 김현미, 

2009; 김혜순, 2008; 2010)이 존재하지만 국가주도적 특성을 지닌다는 것은 부인

하기 어렵다.1) 이른바 ‘다문화 정책’2)이라고 불리는 여러 중앙정부 부처 및 지

방정부의 정책이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면서 다양한 차원의 다문화 담론

이 형성. 전개되어 왔으며, 그에 따른 정부 각 부처의 ‘다문화 지원 사업’이나 

관련연구 활동도 가파르게 증가, 확산되어 왔다(김혜순, 2008; 2010; 이민경, 

2010a; 2010b). 물론 어느 사회 혹은 어떤 정책을 막론하고, 정책적 의제의 설정

과 담론의 전개과정에 있어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지닌 사회적 주체들의 개입은 

필연적이다. 한국사회도 마찬가지다. ‘다문화’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과 이해관

계를 지닌 주체들은 정책결정과정에의 참여와 관련 연구, 현장 활동을 통하여 

각각 다른 다문화 담론을 생산하고 유포해 왔으며, 이렇게 생산된 다문화 담론

1) 한국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다양한 다문화 담론과 정책은 같은 이름을 표방하고 있

는 경우에도, 담론의 주체에 따라 내용과 실천적 지향이 다른 경우가 많다는 점에 주

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의 다문화정책이 어떤 인식과 관점에 기반하며 어떻게 전

개되어 왔는가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들은 많지 않다. 김희정(2007)은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관주도 다문화주의(state-sponsored multi-culturalism)로 규정하기도 하였다. 그러

나 관주도 다문화정책은 정책입안과 추진하고자 하는 시민사회의 정책 아젠다를 시민

사회와의 협의구조 속에서 정부가 선별적으로 채택한 것이므로 한국사회의 다문화정

책을 관주도 다문화주의로만 규정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한다(김혜순, 2007).

2) 다문화 정책이란 용어도 논자에 따라 다양한 입장이 존재하지만, 이 용어는 실제로는 

‘동화주의’에 기반한 한국의 이주 정책을 설명할 수 있는 언어도 아니며(김현미, 

2009), 실제로 정책언어에서 다문화정책으로 공식적으로 명명된 적도 없었다고 주장한

다(김혜순, 2010). 이처럼, 다문화정책이란 용어에 대한 논쟁적 이슈에도 불구하고 한

국사회에서 다문화 정책이란 용어가 매우 일반적인 언어로 사용되고 있어 이 글에서

는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이 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는 2장에서 

상세하게 기술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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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정부부처의 정책적 근거로 활용되기도 하였다(김혜순, 2008; 2010; 이민경, 

2010a; 2010b). 한국사회의 다문화담론은 다양한 이해관계를 지닌 “지배적인 사

회주체들이 지배적인 사회문화적 가치들을 활용하면서 자신의 이해관계를 표출

하고 협상해온 사회학적 현상”(김혜순, 2008)으로 정의한 것은 이러한 현실을 반

영한다. 또한 정책의 집행과 이에 따른 현장의 실천은 연구와 언론 그리고 학술

담론으로 재현되고 다시 정책적으로 재생산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김혜순, 

2010; 이민경, 2010a; 2010b). 이처럼, 한국사회의 지배적인 다문화 정책 담론은 

정책적 이해와 논리에 의해 채택되고 현실적으로 실행되는 과정에서 재구성되면

서 형성, 전개되어 왔다고 할 수 있다. 

Foucault(1971)에 의하면, 어느 사회에나 담론3)은 일정한 과정에 따라 통제되

고 조직되며 재분배되는데, 이러한 과정들은 특정한 담론이 ‘배제되는 과정‘ 이

라고 역설한다. 그의 논지에 따르면, 한 사회의 특정한 담론은 선별과, 통제, 배

제의 과정이 명시적, 암묵적으로 행해진 결과이다. 따라서, 한국사회의 ‘다문화’ 

정책 담론과 관련 언어 현상에는 다문화 사회의 전개과정에서 주요 사회 과제를 

무엇으로 설정하고 어떻게 풀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함의가 내재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이러한 담론의 영향력은 현실적인 권력의 장에만 한정되지 않는다. 한 

사 회에서 특정한 담론의 형성과 용어의 통용은 지칭 대상이나 사회현상에 대한 

사실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특정한 범주와 이미지로 분류하는 역할을 하기

도 한다. 이러한 범주화는 ‘구별짓기’(Bourdieu, 1979)를 통해 서열적 질서를 만

들어내는 의식적, 무의식적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아 위계적, 서열적 

질서가 매우 강한 한국사회에서 그 위험성은 매우 크다(이민경 2010b). 소위 말

하는 다문화라는 용어가 문화적 소수자, 특히 결혼이주여성과 그 가족만을 수식

하는 데 사용됨으로써 현실적으로 이들을 주변화, 타자화시키는 언어기제로 작

동되면서 동시에 다른 이주 배경을 가진 인구들을 정책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다문화’ 담론과 관련 용어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 필요한 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 글은 이러한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실’을 염두에 두고, 국가정책으로서의 

다문화 담론과 용어를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지배적 사회주체들에 의해 재생산되는 다문화 정책담론과 용어를 비판

적으로 고찰하여 한국사회의 다문화 현실을 여성주의 시각에서 성찰하려는 목적

을 지닌다. 여기에서 ‘여성주의적’ 시각으로 고찰 혹은 성찰한다는 것은 여성 이

3) 여기에서 담론이란 특정 대상이나 개념에 대한 지식을 생성시킴으로써 현실에 관한 

설명을 산출하는 언표들의 자기지시적인 집합체를 의미한다(Foucault, 971). 다시 말하

면 ‘-라고 말해진다’라는 층위에 존재하는 언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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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제만을 다루거나 여성의 관점과 입장을 에서 바라본다는 협소한 의미를 넘

어 보편적 권리/개별적 인정, 주체/타자, 포섭/배제, 공적/사적 분류의 이분법을 

넘어서는 여성주의가 지향하는 관점으로 고찰한다는 의미이다.

정책 담론분석이란 정책이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프레임을 분석하여 어떤 

신념이나 가치 등이 반영되어 있는 것인가를 탐구하는 것이다(Foucault, 1971). 

따라서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다문화 정책 담론과 용어를 분석한다는 것은 기존

의 정책적 언어들이 명시적,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가정들에 대해 낯선 시

선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것이며, 이는 이주 여성의 문제를 넘어 현재 한국사회

의 다문화 이슈를 새롭게 바라보고 대안적 패러다임을 구상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I. 다문화 정책 담론⋅용어의 개념과 분석범주  

Foucault(1971)식으로 표현하면 국가의 정책적 담론은 권력을 획득한 언어이다. 

따라서 정책적 담론과 용어 사용은 막강한 현실적, 잠재적 권력을 갖는다. 이점

에서 한국의 다문화정책이 어떤 명시적 혹은 암묵적 아젠다에 의해 기획, 실행

되는지를 분석하는 일은 이러한 권력의 배치와 경계를 읽는 일과 다르지 않다. 

한편, 한 사회에서의 특정한 용어의 통용은 지칭 대상이나 개념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는 것을 넘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특정한 범주로 분류하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범주화는 ‘구별짓기’를 통해 서열적 질서를 만들어내는 의식적, 무

의식적 메카니즘으로 작동하는 경우가 많아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용어사용에 대

한 민감성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 소위 말하는 ‘다문화 가족’ 혹은 ‘다문화 아

동’라는 용어가 한국사회 맥락에서는 이들을 주변화 타자화시키는 언어기제로 

작동되기도 하는 현실은 이를 방증하고 있다. 

총체적인 이주관련 정책을 통칭하는 ‘다문화 정책’이란 용어 역시 연구자, 현

장, 정책 입안가에 따라 각각 다르게 사용되고 있으며 그 의미도 합의된 기준이 

없이 사용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다문화 정책’이란 ‘다문화주의’에 기반한 정책

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그러나, 이 개념 정의는 한국사회 맥락에서는 논쟁적 

이슈이다. 일반적으로 다문화주의 정책은 평등에 기초한 사회통합의 정치적 비

전을 표방하고 문화다원주의를 옹호하는 정치적 입장이자 정부정책의 기조라고 

정의할 수 있지만 한국사회의 다문화 정책은 ‘다문화주의 정책’이라고 볼 수 없

다는 것이 많은 논자들의 지적이다(오경석 외, 2007; 김혜순, 2007; 김현미, 

2009). 한국에서 ‘다문화정책’으로 분류되어 공표된 정책도 없고, 다문화주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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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기조로 삼는다고 천명한 공식 정부문건도 언급 또는 인용된 적 없으며, 

다문화 또는 다문화주의가 국가정책의 목표인가에 대한 합의나 공론화과정도 없

었다고 주장하며 이 용어의 부적절성을 지적한 것은 이러한 배경에 기인한다(김

혜순,2010). 실제로 법무부는 이주관련 정책을 외국인 정책 혹은 사회통합정책으

로, 여성가족부는 ‘다문화가족’ 정책으로, 교과부는 ‘다문화 가정 자녀 지원계획’

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지칭하는 대상과 명명에서도 서로 다르다. 이러

한 특수한 정책환경은 동일한 대상에 대한 정책이라 하더라도 어느 부처가 주도

하느냐에 따라 정책 목표와 전제, 내용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받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그럼에도, 이 연구에서는 ‘다문화 정책’이라는 용어는 일반적인 소통의 언어로

서뿐만 아니라 학술적, 정책적 담론에서도 현실적인 지배력을 갖는 용어라는 점

을 고려해 이주관련 정책을 다문화 정책이란 용어로 기술하였음을 밝힌다. 따라

서 이 연구에서 사용되는 ‘다문화정책’이란 개념은 다문화주의를 기조로 삼는 

특정한 지향을 지닌 정책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앞서 기술한 것처럼, 다문화주의

는 특정한 정치적 지향을 갖는 용어라는 의미에서 한국사회 관련정책이 다문화

주의 정책인지에 대해서는 논쟁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다문화주의를 표방하

지만 실제로는 동화주의라는 비판이 다수를 차지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오

경석 외, 2007; 김혜순, 2008; 김현미, 2009, 이태주 외, 2008).

한국사회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문화 정책은 대상별, 영역별, 제도적, 실천적 

측면 등 다양한 측면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제도적 측면과 실

천적 측면을 중심으로 결혼이주자와 이주노동자, 탈북자를 대상별로 검토하면서 

한국사회의 다문화 담론과 용어를 고찰하였다. Sleeter(2008)는 정책담론을 검토

할 때는 이들이 기초하고 있는 전제, 실행되고 있는 계획 및 조치, 각 개념을 지

지하거나 가장 큰 수혜를 누리는 집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한 

사회에서 다문화담론이 누구에 의해 어떻게 회자되고 정책적 근거가 되는지에 

대한 검토는 그 정책적 지향점을 읽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러한 연구관점에 기

반하여 정부의 주요한 다문화관련 정책을 관련 법안, 정부 정책 보고서, 각 정부

부처의 언론보도자료 등을 검토. 분석하고자 한다.

먼저, 정책의 기본 토대가 되는 제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들과 관련된 

대표적인 법으로 ｢다문화가족지원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1997년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을 2010년에 개정한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을 들 수 있다. 이 법안들은 결혼이민자 가족, 재한 외국인

에 대한 지원, 북한이탈주민 지원을 통하여 이들의 사회적응을 촉진하고 궁극적

으로는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제시하고 있

어 그 정책적 지향점을 내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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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실천적 측면에서 각종 정책을 직접 기획하고 수행하는 각 부처의 

관련 지원정책을 분석하였다. 이는 대부분 각 부처가 주 대상으로 하는 있는 이

주 집단에 대한 지원정책의 성격을 담고 있으며, 여성가족부로 사업이 이관하기 

전 2010년까지 결혼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주무부처였던 보건복지가족부가 2008

년 발표한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안과 교과부의 ‘다문화

가정 자녀지원 계획’, ‘북한이탈주민 지원 정책안‘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마지막으로, 각 부처의 다문화 정책과 관련한 언론 보도자료와 정책 연구논문 

등 간접적인 자료들도 검토하여 정책 담론이 어떻게 유통되고 이론적, 실천적으

로 작동되는지는 분석하였다.  

위의 연구자료와 접근방식은 서로 분리된다기 보다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면서 

현실적으로 상호작용하며 작동된다. 따라서 관련 문헌들을 구별하여 각각 그 특

성을 분석하는 방식이 아니라 관련 자료들을 교차하면서 검토하고 분석하여 공

통된 주제로 범주화하여 정책담론들이 기초하고 있는 전제와 그 바탕에 내재된 

가치와 신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였다.  

III. 한국사회의 다문화 정책 담론과 용어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사회의 다문화담론은 2000년대 이후 국제결혼의 급증으로 인한 한국사회

의 관심에서 시작된다. 1980년 이후 한국사회에 유의미한 외국인 인구를 구성하

기 시작한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처우의 문제 등 관련 이슈들이 있어 왔지만, 이

들은 ‘외국인’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정책의 관심을 받지는 못하였다. 그러나 국

제결혼의 증가는 한국사회의 소극적 대응을 전환시키는 계기가 된다. 국제결혼 

이민자들이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우리사회 실질적인 구성원으로서의 지위를 획

득함에 따라 외국인인 ‘그들’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가 되었기 때문이다

(김혜순, 2010). 20005년을 전후하여 외국인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와 체

계화를 시도하게 되었고, 관련정책이 폭발적으로 도입되기 시작한 것은 이러한 

배경에 기인한다(김현미, 20009; 김혜순, 2007; 오경석, 2007; 이민경, 2008; 

2010b). 그러나 한국정부가 채택하고 있는 ‘다문화 정책’은 명확한 정책적 비전

이나 지향점이 없어 정책도 부처별로 혼선을 겪고 있다는 비판역시 끊임없이 제

기되고 있다(김이선 외, 2007; 김혜순, 2008; 2010; 김이민경, 2008; 2010b). 한국

사회의 다문화 담론은 다소 급격하다고 할 수 있는 다문화주의를 표방하고 있지

만 실제로는 이주자들의 일방적인 ‘한국화’를 전제로 하는 동화주의적 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이론과 실천의 괴리를 보여준다는 비판도 이와 맥락을 같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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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경, 2010a). 

 법이나 제도가 직접적으로 어떤 대상에 대한 정책적, 실천적인 지향과 입장

을 가시적으로 드러낸다면 담론은 이를 받쳐주는 힘이다. 이 장에서는 한국사회

의 다문화 정책 형성과 전개과정에 주목하면서 그 담론적 특성을 3가지로 범주

화하여 분석하였다.  

1. 이주 집단간 차별과 배제모형으로서의 다문화 담론: 가부장적 근대국민국

가 프레임

정책 담론 분석에 있어 해당 정책의 최대수혜자가 누구인가를 파악하는 일은 

그 정책적 지향점을 암시한다는 Sleeter(2008)의 지적은 한국다문화 정책담론의 

이면을 읽어내는 데 매우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2008년 9월 ｢다문화가

족지원법｣의 시행과 함께 다문화 정책의 최대 ‘수혜자’가 결혼이주여성이라는 

현실은 한국 다문화 정책이 지향하고 있는 바를 잘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이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다문화’라는 용어 자체가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관심에서 

비롯되었고(김혜순, 2010; 이민경, 2010b), 국제결혼가정을 ‘다문화 가족’으로 명

명하면서 한국 다문화정책의 핵심대상이 되어 온 것은 결혼이주여성이 ‘한국인 

가족 유지’라는 주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가부장적 근대 국민국가적 프레임에 

의해 작동되어 왔음을 보여준다. 이주 인구통계상 결혼이주여성이 차지하는 비

중이 최대 15%임에도 다문화정책의 핵심으로 부상한 것은 이들이 한국사회에서 

차지하는 사회ㆍ정치ㆍ문화적 위상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다른 이주 집단과는 

달리 결혼이주여성은 한국국적을 취득하고 한국아이를 낳아 한국가족을 유지시

키는 잠재적인 한국인으로서 ‘그들’이 아니라 ‘우리’의 영역에 들어오게 된다. 

2008년 제정된 <다문화가족 지원법>에 명시된 것처럼 “농촌지역 출산율을 증가

시킴으로써,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억제기제로 작용한다”(보건복지가족부, 2008)

는 진술은 그 대표적인 예이다. 또한, 이 법안은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칭이 

부모 한쪽이 한국인이고 다른 한쪽이 그렇지 않은 국제결혼가정에 한정되어 있

어 그 의미상의 훼손뿐만 아니라 외국인 이주자로만 이루어진 가족에 대한 배제

를 함의하고 있는, 결과적으로 “비다문화적 정책”이 되는 모순을 낳고 있다(이태

주 외, 2008; 이민경, 2010b).

이러한 가부장적 근대국민국가 프레임에 의해 작동되는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자연스럽게 한국민이 아닌 ‘외국인’으로 한국사회에서 살아가는 이주노동자들에 

대한 배제로 이어진다. 이주노동자는 한국사회에서 숫적으로 절대 다수를 차지

하고 있지만, 온정주의적 시선에서 보호받아야 할 존재로만 대상화되었을 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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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구성원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에서 배제되어 왔으며, 한국사회 다문

화담론에서도 소외된 위치를 차지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이선옥, 2007; 김혜

순, 2007; 2010; 이민경, 2010b; 2012).

한편, 가부장적 국민국가 프레임 안에서 작동되는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가

족’은 한국다문화정책의 핵심 아젠다이다. 따라서 거의 모든 지원정책의 아젠다

가 가족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있지만, 가족 결합권이 부여되지 않는 한국 이주

근로자 정책은 근본적으로 이주노동자 가족 아젠다가 전무할 수밖에 없다. 특히, 

전문 인력이나 투자자에 한해서는 가족 동반을 허락하고 있으나 단순 노동력은 

가족 결합권을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어서 비공식적인 방법을 통해 가족들

이 한국사회에 이주하여 살고 있지만 법적인 신분이 없는 이들 가족을 위한 공

공정책은 거의 전무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속인주의적 국적법으로 인해 부모

가 모두 미등록 이주 노동자인 경우 그들의 자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불법체류

자가 될 수밖에 없다. 국제결혼가정을 대상으로 하는 <다문화가족 지원법>이 생

애발달에 따른 다문화가족지원계획을 세부적으로 명시하면서 체계적인 지원을 

하고 있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한국의 다문화 정책이 가족관계를 허용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나누는 이주집단 간 차별과 배제 모형을 그 근간으

로 하고 있음을 암시하는 부분이다. 이와 관련하여 글로벌 재구조화에 상응하는 

설명의 틀로 ‘민족주의의 양극화 경향’(Sassen, 1996; Rhacel, 2009:55에서 재인용)

이 지적되고 있는데, 이주 노동자의 경우 같은 동포인 조선족에게만 체류권을 

부여하거나, 국민으로 포섭될 가능성이 있는 국제결혼가정을 중심으로 전개되는 

한국의 이주정책은 그 예이다. 이론적으로 근대적 국민국가의 경계를 넘나드는 

지구지역사회의 출현은 크게 두가지 방향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하나는 경

제의 탈민족주의화가 정치의 재민족주의화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

고, 다른 하나는 전자가 오히려 후자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민

족주의와 국민에 기반한 한국사회의 다문화 담론은 전자의 방향성을 띤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부장적 근대국민국가의 프레임 안에서 북한이탈 주민의 위치는 매우 

특수한 국면을 띠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동일 민족으로서 혈연공동체에 속할 

뿐만 아니라 국적상으로도 법적 공동체에 속하는 권리를 지닌다. 이처럼 국적법

의 관점에서 탈북자들은 대한민국이라는 국민국가의 합법적인 구성원이다. 이 

점에서 탈북자들은 언어적, 문화적 차이와 타국적의 배경을 가진 결혼이주자 혹

은 이주노동자와 다른 사회적 위치를 갖는다. 이주 관련 담론 및 정책이 ‘다문

화’ 담론을 중심으로 형성되고 ‘다문화’가 ‘외국인’ 관련 정책의 표제어처럼 사

용되면서 우리 시대의 또 다른 이주집단인 ‘북한출신 주민’들에 대한 논의는 이

주민 담론과 정책에서 완전히 벗어나 있다. 물론 북한출신 주민들의 경우, 남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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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의 특수성 속에서 ‘이주민’적 성격보다는 ‘귀순자’적 성격이 훨씬 강조되어

온 맥락 또한 큰 영향을 미쳤다. 6⋅25전쟁 종결 이후 북한에서 남한으로 이주

해 온 사람들에 대한 정책은 ‘다문화’정책이 수립되기 훨씬 전부터 있어왔으며 

남북한의 관계와 이주민의 성격 및 규모 등에 따라 변화를 거듭해 왔다. 북한출

신 이주민들에 대한 우리정부의 정책은 이들을 ‘귀순자’에서 ‘생활보호대상자’로 

그리고 ‘통일역량의 잣대’로 보는 시각의 변화와 함께 변화해 왔으나 하나의 시

각이 다른 시각으로 완전히 대체되었다기보다는 복수의 시각이 중층적으로 병존

하는 상태를 유지하였다. 따라서 관련 정책은 남한과는 다른 북한이라는 사회에

서의 삶의 경험이나 문화 등에 대한 인정에 기반하거나 익숙한 사회를 떠나 새

로운 사회에서 삶의 터전을 꾸린다는 이주민적 경험과 특성을 고려하기보다는, 

남북한 관계의 특수성에 대한 인식 위에서 빠른 시일 내에 북한사회의 흔적을 

지워버리고 남한사회의 규칙과 문화를 익히도록 한다는 ‘전향’과 ‘적응’ 중심의 

패러다임 하에서 수립되고 운영되고 있다(이민경, 이수정, 2010) 2004년 개정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탈북자들을 남한사회에 적응시키

고 통합시키는 것을 기본전제로 하고 있다. 민족적, 국가적 공동체이지만 문화적 

배경이 다른 대한민국의 ‘국민 만들기’ 프로젝트로서 탈북자들의 정착에 관한 

지원의 내용을 제정한 것이다. 이러한 정책적인 전제는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한 절차로서 이 법이 정해놓은 교육 및 노동의 조건을 준수할 경우에만 경제

적, 사회적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북한이탈,’ ‘국제결혼가정,’ ‘이주노동자가정’ 등 다양한 이주 배경을 가

진 아동들은 각 그룹의 성인(혹은 부모)들이 한국사회에서 차지하는 위치에 대

한 이해에 근거하여, 서로 상이하게 다른 방식의 정책이나 지원 프로그램의 대

상이 되고 있다. 예를 들면, ‘북한이탈 청소년’의 경우는 민족주의 기조에 발맞

추어 한국사회에 온전히 통합되어야 할 ‘우리 동포’로서 적극적인 동화정책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의 경우는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어를 

모국어로 삼고 있는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한국 사회에 통합시켜야 할 

‘대상’으로 간주되고 있다(이민경. 이수정, 2010). 반면, 외국인 노동자 가정 자녀

들은 부모의 지위와 권리문제로 말미암아 보편적 아동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한 

채 정부 정책에서 소외되어 왔다. 

물론 국가마다 특수한 다문화적 환경이 존재하듯이 결혼 이주자들의 급증은 

한국사회의 이주민 유입 맥락에서 특수한 지점을 갖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이들을 중심으로 ‘다문화’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고 지금도 이들이 정책과 지

원의 중심에 있는 것은 일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이민경 2010b). 

그러나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논의와 관심이 상대적으로 빈약하다는 것과 남한

과는 다른 정치⋅사회문화적 환경을 가진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이주’와 ‘다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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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적 시각이 전무하다는 것은 우리사회의 다문화 비전에 대한 반성적 성찰을 

필요로 한다. 마찬가지로 이러한 협소한 의미의 정책은 다문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우리사회의 포용과 인식의 한계를 보여 준다는 사실은 부인하기 어렵다.

주목할 것은, 결혼이주여성이라 할지라도 한국인의 가족유지의 프레임에 의해 

작동되는 정책안에서도 내부 차별적 기제가 작동하고 있다. 예를 들면, 한국인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이 있는 결혼이주 여성의 경우는 이혼한 경우라도 합

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고 자녀가 있으면 국적심사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되는 현

실은 결혼이주여성들의 권리가 한국인 배우자에게 종속되어 있고, 임신, 출산, 

양육이라는 재생산능력과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자녀양육의 

논리에 갇혀있는 것은 비단 체류자격만이 아니다. 결혼이주여성들은 한국인의 

어머니라는 자격을 통해서만 사회권에 접근할 수 있게 함으로써 한국사회의 가

부장적 전통에 따라 여성에게 기대되는 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는가에 정책의 초

점이 맞추어져 있다(김혜순, 2008). 이는 한국 다문화정책의 주요한 수혜층인 결

혼이주여성들조차도 가족 유지와 재생산, 후세대 아동 양육에 한정해서 국가적, 

사회적 관심과 지원을 받지만 실제 능동적 삶의 주체로서 가질 수 있는 여성의 

재생산권, 자기 결정권 등은 간과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김희정, 2007).

이처럼 이주집단내 혹은 이주집단별 위계적 질서를 함의하고 있는 다문화 정

책담론은 이주자들을 국민과 비국민으로 나누면서 국민으로 포섭되어야만 사회

적 인정과 지원의 대상으로 간주하는 한국 다문화 정책의 지향을 읽게 해주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한국사회의 다문화 정책 담론은 국민국가와 가부장주의 배타

적 영역성, 가부장적 영토 지배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2. 복지담론과 신자유주의 담론의 결합: 사회적 비용과 사회적 자원 사이

    

다양한 차원의 다문화정책 담론들은 상호작용하면서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때로는 매우 상이한 패러다임 속에 모순된 방식으로 병존하기도 한다. 세계화 

시대의 글로벌 경쟁력을 내세우는 신자유주의담론에서부터 타자 혹은 타문화와

의 조화와 공존을 통한 지구촌 공동체주의에 이르기까지 상이한 가치와 지향들

이 하나의 정책 담론 안에 공존하는 형태를 띠고 드러나기도 한다. 

다문화 사회 형성 초기, 한국사회의 다문화 정책 담론은 이들을 사회적 소수

자로 범주화하면서 이들을 온정주의 시각에서 돕는 시혜적 차원의 정책이 주류

를 이루어 왔다. 온정주의적 시혜적 차원의 정책 담론은 한국사회에서 이주자들

이 ‘세계화의 하위회로(lower circuit)’(Sassen, 1991)를 따라 움직이는 사회경제적

으로 소외된 계층이며 한국사회에서도 신소외계층을 형성하고 있다는 현실적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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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 기반한 정책담론이다. 따라서, 이 담론에서는 다문화정책은 경제적 어려움

과 차별을 겪는 이주자 그룹에 대한 지원 혹은 도움주기와 동의어가 된다. 이러

한 온정주의적 정책적 담론은 어떤 계층의 이주민인가라는 분류에 기초하고 있

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온정주의적 담론은 일종의 결핍모델에 기반하여 사회복

지 서비스중심의 다문화 정책의 근거가 되고 있다. 다문화정책의 주요대상인 국

제결혼가정을 위한 <다문화 가족지원법>에 제시된 조항이나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인권담론, ‘북한이탈주민지원계획’안의 정책지원담론은 이들에 대한 사회복

지서비스를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온정주의적 담론은 순수민족과 혈통을 강조하는 한국사회에서 다른 민

족적, 인종적 배경을 지닌 사회구성원들을 적극적인 국가 정책대상으로 수렴할 

수 있었다는 면에서 다문화정책 저변의 확산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담론은 일회적인 시혜적 차원에만 머물러 있어 지속적인 정책으로 

연결되기 어렵고 이들을 열등한 존재로 낙인하면서 주변화. 타자화시키는 기제

로 작동되고 있다는 면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이민경, 2010b) 특정한 대

상을 온정주의적이고 시혜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은 “일종의 힘의 행사이고 관용

받는다는 것은 약함을 인정”(데리다, 2004)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empowermemt에 

매우 부정적일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라는 일련의 비판적 담론들은 우리사

회 이주자들을 우리사회의 긍정적인 자원으로 인식해야 한다는 정책적 담론으로 

전환되기 시작한다. 그동안 온정주의적 접근은 이주자들을 열등하거나 부정적으

로 보고 사회적 비용의 관점에서만 접근함으로써 이들의 긍정적인 정체성 형성

이나 역량강화에는 소홀했다는 것이다(이태주 외, 2008; 이민경, 201b). 따라서 

이들은 열등하거나 문제적이 아니라 오히려 다양한 문화적 자본을 가지고 있고, 

이중 언어도 구사할 있는 글로벌 인재로서 사유해야 한다는 담론이 힘을 얻기 

시작하면서 정책의 방향성이 ‘역량강화’, ‘정체성 함양’ ‘글로벌 인재’ 등의 언어

에 의해 구성되기 시작한다. 예를 들면, 국제결혼여성은 세계화시대에서 이중 문

화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인재가 될 수 있으므로 이를 중심

으로 정책이 재편되기 시작한다. 마찬가지로, 국제결혼 가정 자녀를 중심으로 하

는 이주가정 자녀들은 한국의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잠재적 글로벌 인재이거나 

미래의 민간외교인, 북한이탈가정의 경우는 ‘통일의 역군’으로 표상화 되면서 각 

부처의 정책방향이 선회를 하게 된다. 이중 언어를 구사하는 다문화가정 아동은 

미래의 잠재적 글로벌 리더”(교과부, 2009)로 재정의하면서, ｢인재대국｣ 실현을 

위해 다문화가정 자녀를 다언어를 구사하는 글로벌 인재로 육성 지원하는 정책

의 천명도 여기에 해당된다. 다문화 정책은 한국의 글로벌 경쟁력과 경제적 효

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으로 재위치지워지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학교교육에서의 이중언어교육 정책이나 고학력의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이중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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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로 육성하려는 정책들(교과부, 2011)은 이러한 글로벌 인재담론에 기반하고 

있다. 

주목할 것은 이러한 글로벌 인재 담론이 ‘경쟁력’, ‘국제화 시대의 인재’ 등의 

언어와 결합하면서 신자유주의적 담론과 연결되었다는 점이다. 상호인정과 소수

자에 대한 배려. 공평과 평등, 타자에 대한 환대, 다름과 공존 공동체적 시민마

인드 등의 가치를 지향하는 다문화담론과 시장경제원리에 기반한 경쟁과 생존의 

논리이면서 계량화된 방식으로의 효율성/ 적자 생존/ 경쟁력 등을 강조하는 신

자유주의는 그 지향점과 배경에서 매우 구별된다. 그럼에도, 한국의 다문화정책

은 이렇게 모순되는 가치가 중첩되는 방식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주

목할 만하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담론은 우리사회 새로운 이주자 지원정책에 

대한 패러다임을 약점관점과 열등자로 보는 관점을 넘어 이들의 강점을 강조하

고 이를 발달시키는 방향으로의 전환을 가져왔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될만

하다. 그러나 글로벌 인재 담론은 ‘사회적 비용’에서 ‘사회적 자원’으로의 전환

을 가져오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였지만, 신자유주의적인 원리에 의해 ‘능력’이 

있는 이주자들을 대상으로 특화지원의 형태로 드러나면 이주자들이 양극화되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하였다(이민경, 2010b). 따라서 글로벌 인적 자원 담론 역시 

여전히 결혼이주 여성이나 다문화가정 자녀들을 우리사회의 실질적인 구성원으

로서 인식하기보다는 대상화하는 도구적인 접근이라는 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

다는 것은 부인하기 어렵다. 또한 글로벌 인재라는 신자유주의적 모델은 현실적

으로 도달하기 힘든 주체들을 이중으로 소외시키는 방식으로 작동될 수 있는 위

험성이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일 수 있다. 

이처럼 온정주의적이거나 글로벌 인적자원으로 보는 도구적인 ‘다문화’ 정책 

담론의 형성은 이들을 대상화⋅타자화하고, 이들을 도구화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김이선 외 2010; 김혜순 2010; 이민경 2010a, 2010b). 사회적 비용

으로 보거나 사회적 자원으로 보는 경우 모두 문제적일 수 있다. 전자는 자신의 

사회적 표상이 자존감의 상처를 가져오고 건강한 관계형성에 해를 가져올 가능

성이 높으며, 후자는 문화적, 언어적 자본이 있는 글로벌 인재중심의 경쟁력 구

도로 재편될 경우, 상대적으로 이러한 자본이 없는 이들은 박탈감이나 소외를 

느끼는 구조일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한국사회의 도구적인 담론은 다문화정

책이 이주자들을 우리사회의 실질적인 성원으로 받아들이면서 상호호혜적 관점

에 기반한 공존의 모색, 공동체적 성원으로서 타자의 권리보장, 간주관성에 근거

한 상호 인정(문성훈, 2011) 등에 근거하지 않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14

3.‘구별짓기’언어 기제로서의 정책 용어 

언어는 인간이 세계에 대한 질서와 의미를 부여하는 기본적 틀을 구성하는 기

제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함의와 현실적 효용성을 갖는다. 또한 사회변화와 

함께 등장하는 신조어 등의 새로운 언어 현상은 사회적 역동성의 핵심을 이루기

도 한다(김이선, 2010). 이 점에서 한국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는 ‘다문화 가족’ ‘다문화가정 자녀, 여성’ 등의 용어는 한국사회의 역동

성을 드러내주는 중요한 특징으로 볼 수도 있다. 

다양한 이주자의 증가로 인한 ‘다문화화’를 경험하면서, 한국사회는 문화적 단

일성에 대한 믿음과 타자에 대한 배타성을 자성하고 새로운 사회문화적 소수자

들의 사회통합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정책담당자

들은 ‘다문화사회’라는 모호하고 추상적인 개념을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기보

다는, 당장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구체적이고 특정한 대상을 중심으로 정책

을 수립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특정 대상 중심’의 논의는 구체적인 정책 과제 

발굴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단기적 차원의 가시적 성과를 중시하는 한국 정책 풍

토에서 중요하게 작동되었을 수 있다(김이선, 2010). 정책수립의 과정에서 특히 

주목을 받은 ‘특정대상’은 주로 결혼이주민들로서 이들이 형성하는 가정이 우리 

국민의 배우자 및 그 자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법률적 시비에서 비

교적 자유로울 수 있었던 점에서 기인한다. 한편, 이들에 대한 지원정책을 개발

하는 과정에서 이들을 지칭하던 이름(‘국제결혼가정,’ ‘혼혈아’ 등)이 갖는 부정

적 함의가 지적되었고, 따라서 새로운 이름붙이기(‘naming’)의 이슈가 등장했다. 

이 과정에서 뭔가 긍정적인 함의를 내포하는 듯한 ‘다문화’ 개념의 상징성이 채

택된 것이 소위 말하는 ‘다문화 가족’이고 ‘다문화 가정 자녀 혹은 아동’이다.

그러나 이러한 이름붙이기는 한국사회의 다문화 담론의 지형에 결정적인 문제

를 가져왔다. ‘다문화’라는 용어가 특정한 소수자 집단과 연결되어 사용되고 특

히 이들이 겪는 어려움과 지원의 필요성을 부각시키는 맥락에서 사용됨으로써, 

주류의 문화도 여러 문화 중 하나이며 소수자도 동등한 권리가 있다는 점을 기

본으로 하는 다문화 논의의 평등주의, 사회정의 원칙이 훼손된 것이다. ‘다문화 

아동,’ ‘다문화가정’ 등은 열등하거나 불쌍한 대상을 지칭하는 것으로 굳어지고 

다문화 사회의 문제는 ‘다문화 가정,’ ‘다문화 아동’의 문제인 것처럼 이해되고 

있는 현실은 이러한 이름붙이기의 부정적 효과를 잘 나타낸다(김이선, 2010; 김

혜순, 2010; 이민경, 2010a, 2010b).   

개념 혹은 용어는 객관적인 것이 아니라 일종의 문화적 약속이다. 다시 말하

면, 복잡한 현실 혹은 현상이 존재하고 그 현실을 이해하기 위해 개념을 만들어

낸다. 그런데, 개념이 일단 성립하면 그 개념은 역으로 또 다른 실재 혹은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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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들어낸다. 이러한 개념과 실재사이에 성립하는 해석학적 순환을 통해 개념

과 실재는 상호규정한다(Kaufmann, 2002). 이점에서, 모든 개념은 문화적 경험이

나 정서적 반응과 연관되어 있는 일종의 사회적 표상(social representation)이다. 

개념을 듣거나 말할 때 연상되는 사회적 관계들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문화가정 자녀란 개념은 학업열등자이거나 사회적으로 결핍되어 있는 가

정의 자녀로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표상이 일어나면, 이들은 당연히 모두 학업열

등자이거나 사회적으로 결핍되어 있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은 예외적인 특별히 

뛰어난 아이들로 회자된다. 다시 말하면, 이들은 사회나 학교에서 문제가 없으면 

오히려 비정상적인 일이 된다. 

한국사회의 다문화정책언어에서도 특정한 대상을 지칭하는 언어로서 ‘다문화 

가족’ 혹은 ‘다문화 여성/아동’은 공적 영역에서 사용되는 공식어이자 대중적 언

어로서의 기능을 하며 이에 따른 특정한 집단적 이미지를 재생산해내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다문화’가 가지는 현실적인 이미지와 의미망들을 고

려할 때, 특정한 성격, 그것도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요소들을 중심으로 사회문화

적 소수자들을 사회일반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이들을 곧 다문화(사회)로 등치시

키는 용어의 확산은 다양한 배경의 주체들이 서로 평등한 관계속에서 소통하면

서 공정하고 열린 사회질서를 만들어 가야 하는 다문화사회의 전개에 오히려 부

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이민경 

2010a; 2010b; 이민경. 이수정, 2011).4) 이러한 현실은 한국사회의 다문화 정책이 

이주자들을 우리안의 동동한 구성원으로 인지하는 대신 끊임없이 대상화하면서 

우리와 그들의 구별짓기를 전제하고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용어 규정은 이들을 특정한 정체성에 가둘 위험성이 높다. 한 개

인 혹은 집단적 정체성은 시기와 장소, 시간과 관계에 끊임없이 변화하는 가변

적인 속성을 지닌다(Dubar, 1991). 따라서, 이들에게 특정한 이름을 부여하고 그 

카테고리 안에 묶음으로써 이러한 변화의 가능성을 외부자의 시선에서 차단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자신들의 전략으로서 스스로 선택하여 부

4) 이점에서 서구사회의 정책용어는 한국사회의 현실에 시사하는 바가 많다. 서구사회의 

경우, 이주자들에 대한 정책은 민족 범주나 국적 등에 의해 결정되기 보다는 이주해 

와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이들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경우가 많다. 이주자들을 특

정한 집단으로 한정하여 정책적 대상으로 삼는 대신 원칙적으로 정책 대상을 열어두

되, 필요한 서비스 중심으로 정책이 수행되도록 세부요건을 만듦으로써 사회, 경제, 

문화적 조건에 비추어 적절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는 체류 목적과 기간, 국적 소유여부를 가리지 않고 이들의 필요에 따른 지원을 함으

로써 낙인효과를 줄이고 새로운 사회에 정착하는데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주자들을 지칭하는 용어도 문화적 특성 등에 따라 특정한 

대상을 집단적으로 지칭하는 용어 대신 필요한 지원의 내용을 중심으로 기술적

(descriptive)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이민경. 이수정,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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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는 정체성과 외부에서 강제적으로 규정하는 정체성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전자가 일종의 자기권능화(self-empowerment)의 역할을 할 수 있다면, 후자는 오

히려 일정한 범주로 제한하여 사회적, 상징적으로 주변화시킬 위험성이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이민경, 2008; 이민경⋅김경근, 2009). 이 점에서 여성을 다

문화가정이라는 집단적 정체성에 가두는 것은 각 여성 개인의 서사를 무시하는 

것으로 파악하는 벤하이브(2008)의 관점은 시사하는 바가 많다. 결혼이주여성이

나 그 자녀들을 그들의 의지에 반하는 공동체에 제한하지 않고, 그들이 귀속된 

정체성에 마주하여 그들의 자율적인 행위를 전개하도록 독려해야 한다는 그의 

주장은 집단적 획일화에 대한 경계라고 할 수 있다(벤하이브, 2008). 

IV. 논의 및 결론

특정한 사회현상이나 대상에 대하여, 어떤 관점 혹은 개념을 갖는 것은 그러

한 관점으로 실제를 포착하여 의미화하겠다는 담론적 실천이 될 가능성이 많다. 

마찬가지로, 한국사회 이주자에 대한 특정한 이해방식과 이들을 바라보는 한국

사회의 시선 혹은 관점은 실천으로 이어지는 중요한 구실을 한다. 특히, 다문화 

담론에서 이주 당사자들의 삶의 맥락은 없어지고, 이미 전제된 가정들이 반복 

재생산되는 결과를 낳고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각 정부부처의 정책적 담론으로 살펴본 한국사회의 다문화 정책은 다양한 다

문화 논의와 실천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주자를 평등하고 실질적인 권리를 지

닌 구성원으로 받아들이는 ‘환대’ 대신 이들을 구별하고 자격을 묻는 폐쇄적인 

정책 담론이 주류를 이루어 왔음을 보여주고 있다. 환대가 “나를 찾아온 타자의 

자격을 따지지 않고 무조건 받아들이고 호의를 베푸는 의식과 행동”(데리다, 

2004)이라는 점에서 보면 한국사회는 중심과 주변, 주체와 타자와의 경계에 기

반하여 우리의 규범과 문화를 강요하거나 이들을 끊임없이 분리하려는 시도를 

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한국가부장적 가족의 유지를 위한 도구적 관점으로 결혼

이주여성을 보거나, 우리의 법질서와 문화의 틀안에서만 사회적 서비스를 제공

하면서 법질서 밖의 이주노동자들의 기본적인 사회성원권을 인정하지 않고, 사

회서비스에서 제외시키는 정책들은 이러한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가부장적 근대 민족국가 프레임에 의해 작동되면서, 이주자들을 도구

적 관점에서 타자화, 대상화하고 있는 한국사회의 다문화 정책담론은 기존 사회

질서와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서 취할 수 있는 현상적으로 접근가능한 다문화정

책을 표방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5) 이러한 현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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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서 다문화 정책 담론이 현행의 사회적 가치와 구조에 대한 비판적 성

찰에 기반한 관점과 이에 따른 실천으로서의 정책이라기보다, 새로운 문화적 흐

름이나 해결해야 할 사회적 현상이라는 관점에서 사유되고 있는 것과도 연관이 

깊다.6) 한국사회의 다문화담론이 한국사회의 다양한 변화를 이해하고 이로 인한 

다중적 현실을 진단하고 반영하는데 성공적이지 못했다는 비판을 받아 온 것도 

이 때문이다. 다문화정책에 실제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문화담론의 구성과 

논의에 있어 실천적 현장과 상호교환될 수 있는 다양한 장이 부족하고, 자문화

에 대한 비판적 성찰과 이주 주체들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는 체 일방적으로 

집단적으로 획일화하여 하향식 시혜정책이 주를 이루는 것은 이를 방증해주고 

있다.   

국가정책으로서의 다문화정책은 사회통합을 지향할 수밖에 없다. Ireland(2004; 

김현미2009에서 재인용)는 진정한 통합이란 주류사회가 이민자들에 의해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은 채 이민자들이 일방적으로 ‘수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가

치판단에서 벗어나 응집(congruence)과 분리(disconnection)의 정도를 분석하여 정

책을 세워야 함을 지적하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또한 구조적 차원과 정

치 문화적 차원 혹은 보편적 권리와 특수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사회통합을 위한 이주자 정책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님을 시사하고 있다. 새로

운 사회구성원들에 대한 인지와 관련 정책에 있어 보편적 권리 존중과 평등주의

적 상호성은 그 중요한 축이다. 이 중 어느 한 축이 무시되거나 고려되지 않으

면 문제가 된다. 이 점에서 사적/공적, 주체/타자, 집단/개인의 경계를 가로지르

는 여성주의적 시각과 관점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여성주의적 시각에서 이주정

책의 패러다임을 재구조화한다는 것은 이주자들의 보편적 권리와 인정의 문제를 

5) 실질적 평등에 대한 구현이 없이 이루어지는 다원성과 다양성의 강조는 현실적 모순

을 오히려 은폐시킬 가능성이 많다. 어떤 관계이든 상호간의 평등 없이는 다양성도 

‘동등하게’ 혹은 ‘실제적으로’ 존중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서로 평등하지 않은 관계 

속에서 다양성과 문화적 상대주의, 조화에 대한 강조는 강자에 대한 약자의 복속을 

의미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다문화주의는 서로 다르다는 이름으로 타인에 대한 차

별과 배제를 암묵적으로 동의하면서 불평등한 현실과 차별받는 타인에 대한 묵인과 

냉소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놓지 말아야 하는 개념으로 비판이 

되어 온 것도 이 때문이다(이민경, 2008; 2010a).

6) 한국사회 다문화담론의 특성을 일반화하면서 명명하려는 시도들도 있어 왔다. 담론을 

생산하는 주체에 따라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는데, 이주노동자나 결혼 이민자를 주체

로 보는 이주민 운동 진영과 “다양한 민족과 문화 공존하는 사회를 가리키는 수식어” 

로만 사용하는 미디어 담론에서부터 이국적 문화를 소비하는 소비의 대상으로 이해하

는 중산층의 소비지향 다문화담론 또는 “식탁위의 다문화주의”, 저출산. 고령화 사회

의 현실을 타개해 나가는 인구정책으로 이해하는 일부 공무원 담론에 이르기까지 다

양한 담론들이 경합하고 있다(김혜순, 2007). 이러한 다문화정책 담론 성격 역시 다문

화 교육 정책이 기반한 문화중심적이고 시혜적이며 도구적 관점과 다르지 않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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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고려하는 것이며, 집단적 정체성과 개인의 서사를 모두 존중하는 방식으

로 관점을 전환한다는 의미이다.  

다문화 정책이란 공적영역에서는 사회구조적인 소외를 당하지 않는 것이며 사

적으로는 일상적인 삶의 문화를 누릴 권리를 갖는 것이다. 이주자들이 주류사회

로부터 배제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다를 권리를 누리면서 ‘자원화’도 가능한 

사회이며 다문화정책은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

러나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나름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현행의 사회적 가치와 구

조에 대한 성찰에 기반한 관점의 공유와 이에 따른 실천으로서의 정책이라기보

다 해결해야 할 ‘특정한 대상’에 한정된 ‘새로운 문제’로 접근하고 있어 이주자

들을 대상화하여 획일적이고 집단적인 차원의 낮은 수준의 서비스에 머물고 있

는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7) 2000년 이후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는 

다문화 담론의 확산은 다문화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일방적인 ‘한국

화’에 기반한 정책을 구사하고 있는 담론과 실천의 괴리를 보여주고 있는 것도 

이와 관련이 깊다. 우리사회 다양한 배경을 지닌 이주자들을 분리적 시선으로 

타자화하거나 대상화하는 도구적 관점을 넘어 지구화 흐름을 구성하는 우리사회

의 현실적 주체로서 인식하고 이들의 능동적 현실인식과 주체적 역량, 다양한 

삶의 이해를 통한 정책적인 접근은 여전히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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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여성이주 돌아보기: 

‘불법’체류와 연예(성)노동, 국적취득의 문제

김민정 (강원대 문화인류학과)

1. 문제제기

오늘날 아시아 이주에서 여성의 비중은 높으며, 국가별로 다양한 이주패턴을 

보인다. 국제이주가 여성에게, 세계경제체계 내에서 전개되는 또 다른 방식의 차

별과 희생을 의미하는지, 아니면 가족관계에서 통제력을 확보하고 인생의 새로

운 기회와 가능성을 열어주는지, 단순한 이분법적 판단을 넘어서는 연구관심이 

요청된다. 이주에서 젠더 문제는 인종과 민족 개념, 시민권과 문화적 시민권, 성

별 분업, 계급성, 정치, 지역외교 등의 이슈가 맞물린 사회변화 속에서 이주자가 

자신과 가족의 생애를 기획하는 문제이다. 여기서는 한국내의 필리핀 이주여성 

사례를 통해 아시아 여성이주와 관련된 몇 가지 문제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한국의 경우 90년대 이후 국내 외국인 인구는 늘기 시작했고 2007년 들어 외

국인 주민 백만 명 시대로 접어들었다. 이 새로운 사회성원의 대다수는 아시아 

지역 내의 이주자들(84%)이며, 여성의 비중도 높은 편(44%)이다(외무부, 2010). 

이주의 유형과 성격은 성별로 다른 특징을 보여주는데, 이는 본질적인 것이 아

니라 출신국과 방문국의 경제 및 사회문화적 상황, 이주관련 법규 및 정책과 밀

접히 관련된다. 필리핀은 국제적으로 연구가 많이 된 대표적인 아시아 여성이주 

사례 국가이기 때문에, 한국 내의 필리핀 여성이주 사례는 다른 아시아 국가나 

서구와의 비교 맥락 속에서 한국의 여성이주 상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줄 것

이다. 

우선 2010년 한국의 출입국관련 통계수치에서 주목되는 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외무부, 2010).1) ➀ 2000년대 중반이후 단기체류자 수는 일정한 수준을 유

1) 아래에 언급되는 비자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B1(사증면제): 대한민국과 사증면제협정

을 체결한 국가의 국민/ B2(관광통과): 관광 통과 등의 목적으로 사증없이 입국하는 

자/ C2(단기상용): 시장조사, 업무연락, 견학, 상담, 계약, 수출입 기계 등의 검수 운용

요령습득, 기타 유사목적 체류자/ C3(단기종합): 관광, 통과, 요양, 친지방문, 친선경기, 

각종행사나 회의참가, 연수, 강습, 종교의식, 학술자료수집, 기타 유사목적 체류자로 

재영리 목적자는 제외/ D2(유학): 전문대 이상 교육기관 또는 학술연구기관에서 정교

과정의 교육을 받거나 연구를 하려는 자/ E6(예술흥행): 수입이 따르는 예술활동이나 

연예, 연주, 연극, 운동경기 광고 패션모델, 기타 이에 준하는 활동을 하려는 자/ E9

(비전문취업): 외국인근론자의고용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내 취업요건을 갖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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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나(25만 여명) 장기체류외국인 수가 상당히 늘었는데(2006년 66만 여명에서 

2010년 100만 여명), 이는 외국국적동포의 수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➁ 체류외국인 수가 많은 출신국가는 중국(60만여 명), 미국(12만7천여 명), 베

트남(10만여 명), 일본(4만9천여 명), 필리핀(4만 7천여 명), 태국(4만4천여 명) 순

이다. 중국과 베트남의 경우 이는 2006년 수치에서 각기 59%와 89%가 증가한 

것이나, 다른 나라는 큰 변화가 없는 수치이다. 

➂ ➁ 중 미국을 제외한 아시아 국가출신 여성들이 한국 입국시 가장 많이 발

급받은 비자는 아래 도표와 같다. 모두 11개의 비자유형이 등장하는데, 결혼이나 

가족관계로 온 F유형비자가 공통적으로 가장 많고, 미숙련직종의 취업을 위한 

비전문취업E9과 방문취업H2가 다음으로 많다. 그 외에는 출신국가별로 각기 달

리 중국과 베트남은 유학, 일본은 관광통과, 필리핀은 예술흥행, 태국은 사증면

제가 많다. 국가별로 달리 나타나는 비자 중 필리핀여성이 많은 예술흥행 비자

만이 취업용이다. 

출신국
여성수 

(여성/전체 %) 1순위 (명) 2순위 (명) 3순위 (명)

전체 554,497 (44%) 방문취업 H2
(131,249)

거주 F2
(117,209)

재외동포 F4
(43,023)

한국계
중국인

198,791 (48.6%)
방문취업 H2

(127,222)
거주 F2 
(24,111)

방문동거 F1
(8,163)

중국 103,863 (52%) 거주 F2 
(30,328)

유학 D2 
(27,157)

단기종합 C3
(16,695)

베트남 46,993 (45.5%) 거주 F2 
(34,613)

비전문취업 E9
(6,116)

유학 D2 
(1,104)

일본 30,430 (62.2%)
관광통과 B2

(16,129)
영주 F5
(5,232)

거주 F2 
(4,499)

필리핀 20,122 (42.6%) 거주 F2 
(7,066)

비전문취업 E9
(4,164)

예술흥행 E6
(2,862)

태국 15,646 (35.4%) 사증면제 B1
(8,738)

비전문취업 E9
(3,713)

거주 F2 
(1,989)

자/ F1(방문동거): (가) 친척방문, 가족동거, 피부양, 가사정리 그밖의 목적으로 체류하

는 자/ F2(거주): (가) 국민 또는 영주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 및 그의 미성년 자녀/ 

F4(재외동포):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에관한법률 2조 2호에 해당하는 자, 단순노

무행위종사자 제외/ F5(영주): (나) 국민 또는 영주자격을 가진 자의 배우자나 미성년

자녀로 2년이상 체류시 또는 대한민국 출생으로 체류자격부여신청을 한 자로서 출생

시 부또는 모가 영주권자로 체류중인 자/ H2(방문취업): 재외동포의출입국과법적지위

에관한법률 2조2호에 따른 외국국적동포 중 별도표시 활동범위내에서 체류하려는자로 

법무부장관 인정을 받은 자, F4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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➃ 2010년 미등록/불법 체류자수는 16만8천여 명으로 전체체류외국인수의 

13.4%를 차지한다. 미등록체류자 중 여성비율은 35.7%로 전체 체류자중 여성비

율인 44%보다 낮다. 미등록/불법 체류 여성의 수가 만 명 이상인 출신국가는 중

국, 베트남, 태국, 필리핀, 몽골로 &#10113;에서 미국과 일본이 빠지고 태국과 

몽골이 포함되어 모두 아시아 국가다. 이들 5개국출신 미등록/불법체류 여성의 

수와 비자유형은 다음과 같다. 단기종합과 비전문취업, 거주 비자가 공통적으로 

가장 많이 나타나며, 나머지는 역시 국가별로 각기 다른 특징을 보여준다. 중국

여성은 단기상용과 관광통과, 필리핀여성은 예술흥행, 태국여성은 사증면제자인 

미등록/불법체류자 수가 많다. 

출신
국가

전체불
체자
/전체
 %

여성불
체자/
여성전
체 %

‘불법’체류
여성수

(여성불체
자/전체불체

자 %)

1순위 
(여성수

/‘불법’체류
비율)

2순위 
(여성수

/‘불법’체류
비율)

3순위 
(여성수

/‘불법’체류
비율)

전체 13.4% 10.8% 60,132명 
(35.7%)

단기종합 C3
(14,832/ 47%)

거주 F2 
(9,026/ 7.7%)

비전문취업 E9
(8,797/ 35.6%)

중국 26.7% 18%
18,718명 
(35.5%)

단기종합 C3
(6,013)

단기상용 C2
(3,179)

관광통과 B2
(2,660)

한국계
중국인

  5.7% 6.2% 12,356명 
(53.4%)

거주 F2
(2,498)

비전문취업 E9
(2,495)

단기종합 C3
(2,452)

베트남 14.9% 12% 5,665명 
(36.7%)

거주 F2 
(2,690)

비전문취업 E9
(1,345)

단기종합 C3 
(832)

필리핀 23.8% 26.2%
5,270명 
(46.8%)

단기종합 C3
(1,646/ 67.9%)

비전문취업 E9
(1,383/ 33.2%)

예술흥행 E6
(1,188/ 41.5%)

태국 28% 33.7% 5,265명 
(42.4%)

사증면제 B1
(4,306)

비전문취업 E9
(749)

거주 F2 (162)

몽골 36.4% 37.3% 4,910명 
(45.1%)

단기종합 C3
(2,277)

비전문취업 E9
(800)

단기상용 C2 
(693)

두 표를 종합해보면 다음과 같은 점이 눈에 띈다. &#10112; 최근 한국의 체류

외국인 증가추세에서는 외국국적동포 수의 증가가 중요하다. 이는 한국정부가 

동포대상의 이주정책을 별도로 시행하기 때문이므로, 다문화 사회 이슈와 관련

하여 동포의 상황은 별도로 다루는 것이 적절하다. &#10113; 전반적으로 볼 때 

한국에 아시아인 체류자가 많은 이유는 결혼이주여성의 수가 많기 때문이다. 이

렇게 배우자 비자로 입국한 여성의 ‘불법’체류비율은 10% 이하이다. &#10114; 

여성체류외국인 중 ‘불법’체류비율은 전체수치보다 낮은 편인데, 거주비자 입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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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수가 많은 중국과 베트남을 제외한 필리핀과 태국, 몽골출신 ‘불법’체류자 중 

여성비율은 전체수치보다 높다. 이들 여성의 ‘불법’체류 상태는 단기종합, 비전

문취업, 사증면제로 입국한 후 임금노동을 위해 체류기간을 넘기기 때문에 발생

한다. 

한국에서 필리핀 여성은, 다른 동남아 출신들과 비교할 때, 가장 일찍이 이주

해왔으며 보다 다양한 방식으로 생활하고 있다. 이 발표에서는 미등록 상태로 

장기체류하는 3D업종 종사자, 예술흥행비자를 가진 연예노동자, 국적 취득이 가

능한 결혼이주자, 라는 세 유형의 한국내 필리핀 이주여성 집단의 사례를 살펴

보고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제기해보고자 한다.  

‘이주여성 개인’과 ‘방문국내 사회집단’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지는 무엇을 기

준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미등록체류의 ‘불법성’에 대해 ‘인도주의’적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올바른가?(가족내 성역할이나 연예노동에서) 여성적 특징이 개인

의 합법적 체류자격 취득에 도움이 된다면 이는 어떤 방식으로 지지 또는 비판

되어야 하는가? 여성의 성성이 가족 재생산에 사용되는 것과 상품으로 사용되는 

것은 어떻게 차별화되는가? 결혼상태가 간이귀화조건으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

며 외국인의 국적취득이 한국사회에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결국 ‘방문국의 

페미니스트 시민’이 ‘이주에 대해 젠더 평등한 입장’을 갖는다는 것은 어떤 것일

까?  

2. 필리핀의 여성이주

필리핀은 오늘날 대표적인 해외이주노동자 송출국가이며 이중국적을 허용하고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허용한다. 해외체류 필리핀인들은 자신들의 국내 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며 국내의 가족 및 친족 관계도 긴밀히 유지하고 나아가 후속 

이주자들의 중개 역할도 담당한다. 2007년 이래로 백만 명을 넘어선 정부 등록 

해외노동자수는 2010년도에는 147만 명으로 전체 인구의 1.6%과 맞먹는다

(POEA, 해당연도). 해외거주 필리핀인은 2009년도에 858만여 명으로 전체 인구

의 9.1%에 해당한다(POEA, 해당연도). 필리핀은 여성이주노동에서도 대표적인 

송출국가이다. 신규해외노동자중 여성의 비율은 1990년대 이후 줄곧 50% 이상

이며, 2000년대 전반기에는 70%에 육박하였다(POEA, 해당연도).  

필리핀 국민들이 이주노동자로 해외에 나가 일하기 시작한 것은 1970년대 중

동의 오일붐 시기이다. 한국도 당시 비슷하게 해외 이주노동정책을 시작하였지

만 그리 오래 가지 못한 것에 비해, 필리핀의 해외이주노동자 수는 계속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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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정부도 정책적으로 해외이주노동을 지지하여, 일찍이 1982년에 필리핀 해

외고용청(POEA: Philipiine Overseas Employment Administration)을 설립하였고, 

1986년에는 해외노동자복지청(OWWA: Overseas Workers Welfare Administration)

을 세워 해외필리핀노동자(OFWs: Overseas Filipino workers)를 위한 기금을 운영

하고 있다. 2010년 해외송금액은 수출액의 37%에 달할 정도로 가계 및 국가경

제의 해외이주노동 의존도 증가하였다(NSO, 해당연도). 

필리핀의 해외이주노동이 증가하고 있는 역사적, 사회문화적 요인으로는 다음

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우선 3백 년 이상 지속된 스페인과 미국의 식민지배

로 인해 피상적이나마 생활방식이 서구화되었고 영어 사용능력도 다른 아시아 

국가에 비해 우월하다. 또한 역사의 밑바닥에는 양성을 상호보완 관계로 보는 

상대적으로 성 평등한 토착문화 전통이 있으며 식민지배 이전부터 여성들의 경

제활동이 활발하였다. 근대 공적 영역에서 여성이 가시적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

해 사회적 수용정도가 높다는 점도 두 명의 여성 대통령이 재직했던 것으로 확

인된다. 앞서 언급했듯이 정부도 해외이주노동을 적극 권장하는 정책을 일관되

게 펴고 있다. 마지막으로 많은 중산층 가족의 소비수준과 사회적 지위가 해외

에서 일하는 가족성원의 송금으로 유지되고 있어서 누군가가 항상 해외이주노동

을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필리핀의 여성이주노동자는 위계화된 세계경제 시스템 속에서 성별분업을 고

착화하는 방식으로 노동력을 제공한다. 오늘날 필리핀 여성들은 중동과 아시아, 

유럽, 미주 각지에서 가사노동자와 간병인, 간호사, 엔터테이너 등으로 일하고 

있다. 특히 2010년 신규 가사노동 해외노동자는 9만5천여 명으로 신규 여성해외

노동자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들은 필리핀에서는 학교 교사에서부터 공무원, 사

무직원, 판매직원, 공장직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직종에서 일하던 여성들이다. 

하지만 이들이 자본주의 경제가 발달하여 임금이 높은 국가로 가서 일을 할 경

우 허용되는 일자리는 방문국의 여성이 기피하는 전근대적 성격의 고용관계이거

나 저임금 서비스 직종이다. 

오이시(Oishi, 2005)는 아시아에서 출신국가의 이주노동정책이 여성이주노동의 

양상에 큰 차이를 가져온다는 점을 설명하기 위하여 “사회적 적법성”(social 

liability)라는 개념을 사용한다. 방글라데시와 인도, 파키스탄은 이주노동자의 수

는 많지만 여성의 비율은 0.3%(2002년 수치) 밖에 되지 않는데 이는 국가가 여

성의 해외이주노동을 제한하는 정책을 펴기 때문이다(Siddiqui, 2005; Sikder, 

2008). 반면 필리핀과 스리랑카, 인도네시아의 해외이주노동자 중 여성의 비율은

(2002년에) 65% 이상 이다. 이러한 차이는 각 국가의 역사문화적 배경과 사회적 

조건이 여성의 해외 이주 경제활동을 허용하는 지와 밀접히 관련된다. 

출신국의 정책이 여성이주에 대한 사회적 허용정도를 통해 여성이주자의 양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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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에 영향을 미친다면, 방문국의 정책은 이주여성들의 종사 직종과 체류방식

을 크게 좌우한다. 필리핀 여성들이 입주가정부 일을 많이 하는 이유는 방문국

에서 그런 직종에서만 이주여성의 노동을 허용하기 때문이다. 일본의 필리핀 엔

터테이너 사례도 이런 점을 잘 보여준다. 일본은 일찍이 1981년부터 필리핀 여

성에게만 특별히 필리핀 정부가 발급하는 자격증을 인정하는 식으로 엔터테이너

의 노동이주를 허용하였다. 필리핀 정부는 담당부서를 해외고용청(POEA)에서 

교육부로 바꾸면서 자격조건을 강화하는 노력의 표시를 하였으나, 중개브로커의 

역할만 키워주는 결과만 낳게 되었다. 한편 미국 내무부의 인신매매보고서(TIP: 

Trafficking in Persons Reports)가 일본 연예이주자 상황을 비판하자 일본정부는 

2005년 3월 15일 이후로 더 이상 필리핀 정부의 자격증을 인정하지 않았고 새 

기준을 까다롭게 만들었다(Parreñas, 2011: 32-35). 그 결과 2004년 7만여 명으로 

증가했던 일본내 필리핀 엔터테이너의 수는 2006년에는 6천 6백여 명으로 급감

한다(POEA, 해당연도).  

많은 나라에서 이주노동의 기회를 상당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필리핀 여성 

중에는 방문국 국민과 결혼하여 이주하는 경우도 많다. 외국인과 결혼한 필리핀 

사람은 1989년 7,819명에서 2010년 19,776명으로 21년 동안 2.5배 증가하였는데, 

증가율은 1990년에 77%, 1991년에 30%로 1990년대 초에 특히 높았다(CFO, 해당

연도). 그동안의 누계 건수를 보면 상대편 외국인 배우자의 국적은 미국이 42%

로 제일 많고 일본이 28%로 그 다음이며, 호주와 캐나다, 독일이 각기 16% 정

도를 차지한다. 이어서 대만과 영국, 한국이 각기 2% 정도이다. 한국인과의 결

혼은 전체건수 중 비중은 낮지만, 1989년 4명에서 2010년 1,694명으로 무려 423

배나 증가하여 가장 빠른 증가추세를 보인다. 한편 필리핀 국제결혼의 91.4%는 

필리핀 여성과 외국인 남성간의 결혼이며 거의 대부분 필리핀 여성이 외국인 남

성의 나라로 이주하여 생활한다. 그렇지만 결혼이주를 한 많은 필리핀 여성들은 

국내 가족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뿐 아니라, 가족 초청을 하거나 노동이주자

의 정착을 돕는 식으로 후속이주 과정에서 매개자 역할을 담당한다. 

필리핀 측에서 보면 상대적으로 덜 차별적인 젠더문화와 식민경험의 역사가 

여성이주의 증가현상과 조응하고, 방문국의 상대적으로 더 차별적인 젠더문화와 

신식민주의적 태도는 이들 필리핀 여성이 덜 근대적 여성노동이나 가족관계에 

편입되는 현상과 관련된다. 세계 자본주의 경제체계에서 임금으로 대변되는 국

가의 경제적 지위가 이주의 방향과 성격을 결정하는 국가 위계로 자리잡기 때문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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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한국 내 필리핀 이주여성의 세 가지 상황

1) 미등록 장기체류 ‘3D’업종 종사자

한국 경제의 급속한 발달로 산업구조와 고용상태는 많이 변화하였다. 1980년

대 말 이후, 소위 ‘3D(difficult, dangerous, and dirty)’ 업종에서 일하려는 한국인이 

줄어들어 소규모 영세공장은 인력난을 겪게 되었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증가하면서 다양한 유형의 서비스직과 돌봄 노동에 대한 수요도 증가하였다. 

1990년 들어 이들 분야에서 일하는 외국인이 늘면서 정부에서는 외국노동력 수

급정책을 세우기 시작했지만, 이주노동자들의 기본권이 보장되기 시작한 것은 

2004년에 고용허가제가 생기면서부터이다. 하지만 고용허가제 하에서도 이주노

동자들의 월급은 한국인의 절반 수준이고 작업장을 옮길 수 있는 자유도 주어지

지 않는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한국 내 필리핀 여성의 미등록 비율은 남성보다도 높다. 

정식 고용허가제로 입국하는 사람의 대다수(2010년 경우 84%)가 남성인 상황에

서 필리핀 여성의 상당수는 미등록 체류상태로 한국인들이 일하기 꺼려하는 3D 

업종에서 일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고용허가제로 와서 체류기한을 넘기는 경우

도 있지만 더욱 많은 수는 관광비자에 해당하는 단기종합C3 비자로 입국한 후 

공장노동을 한다. 한국내 C3소지 필리핀인 중 여성비율은 53%로 이미 높은 편

인데, C3소지 여성 중 ‘불법’체류의 비율도 68%로 무척 높다(외무부, 2010). 이

들 미등록체류여성의 많은 수는 다양한 미숙련 저임금 직종에서 일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발표자가 조사했던 경기도 A공단은 미등록 체류자들이 모여드는 게토 

같은 곳인데, 여기서 10년 이상 일한 필리핀 이주여성들을 만나는 것은 전혀 어

려운 일이 아니었다. 아래에서는 이 A공단에서 조사했던 미등록 장기체류 필리

핀 이주여성노동자들의 상황을 소개해보겠다(김민정, 2011).  

A공단의 노동상황

경기도 A공단은 1980년대 초 지역에 가구공장이 들어서면서 공단으로서의 역

사가 시작되었다. 1990년대 중반까지 성장세가 지속되다가 1990년대 말 IMF 위

기로 주춤해졌고, 2004년경부터는 고용허가제의 시작으로 불법체류 단속이 강화

되면서 공단 사정은 확연히 어려워졌다. 이에 2000년대 초 500여개에 달하던 공

장 수는 현재 300여개로, 천여 명에 달하던 이주 노동자수는 500여명으로 줄어 

든 상태이다. 미등록체류자의 비율은 80%로 추정되며 이들의 대부분은 10년 이

상 체류한 장기거주자들이다. 이주자의 수가 많은 출신국가는 방글라데시, 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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핀, 네팔 순이며,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출신들도 있다. 준다. 한편 지역 활동

가들은 공단 이주노동자의 여성비율을 40% 정도로 추정하였는데, 남자들이 다

수인 국가 중 방글라데시나 네팔 여성은 거의 없으며, 공단 내 외국인 여성 대

부분은 필리핀인이다. 당시 현지조사는 2009년 11월부터 2010년 3월까지 공단 

내 B교회에 나오는 필리핀 여성 6명을 서너 차례 심층인터뷰하고 이들의 필리

핀 내 가족을 현지방문 인터뷰하는 과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지원단체 활동

가와 공단 관계자 인터뷰, 성당 및 의료봉사 활동 관찰도 진행되었다. 

A공단에서 필리핀 여성들은 90-120만원 사이의 월급을 받고 가구공장이나 플

라스틱 사출공장에서 일하였다. 이들의 월급은 한국의 중소기업 생산직 월급의 

절반 정도에 해당하며(한국경제 2011. 12. 26), 공단 내 남성 노동자에 비해서도 

20% 정도 더 낮다. 이들은 단순반복적인 업무로 다양한 질병에 시달렸고, 보통 

남성보다 더 단순업무를 맡기 때문에 불황기에는 더 쉽게 일감이 끊겼다. 또한 

성적희롱 등의 이유로 남성보다 더 자주 직장을 옮겨야 하는 상황도 발생하곤 

했다. 하지만 필리핀 여성들은 남성보다 임금이 낮은 것은 업무가 다르기 때문

에 어쩔 수 없다고 받아들이는 편이었고, 공장 이외의 일자리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남성보다 일자리 선택의 폭이 더 좁다고도 생각하지 않았다.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일자리는 아이보기나 중환자를 돌보는 입주 간병인 일이

다. 아이보기는 종일 눈길을 주어야 하는 갓난아기를 돌보는 일이거나 유아기 

아동을 영어로 이야기하면서 봐줄 필리핀 유모를 구하는 경우였다. 중환자는 보

통 먹이고 입히고 씻겨야 하는 반신불수 환자인데 입주간병인으로 일할 경우 공

장 임금보다 50% 정도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막상 자기 아이들은 필

리핀에 두고 와 남의 아이를 돌보는 것은 심리적으로 고통스럽고 중환자들이 들

어주기 힘든 요구를 하면 처신이 힘들기 때문에 이런 일자리가 무조건 선호되는 

것은 아니다. 이외에도 공장일 중간 중간에 찜질방이나 노인요양원 등에서 일을 

하는 경우가 있었다. 

미등록체류의 역설

사례연구 대상자는 모두 미등록 체류를 작정하고 관광비자로 입국하였다. 단

속으로 강제 추방될 위험을 감내하고 미등록 체류를 결심한다면, 일자리도 옮길 

수 있고 외국국적동포에게만 허용되는 서비스직 직종에서도 일할 수 있고 체류

기간을 계속 연장하면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할 수도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주

자의 기본 인권은 불법의 길을 택할 때에야 비로소 가능해지는 것이다. 애초에 

미등록체류를 작정하고 이주할 수 있었던 것도 한국에 이미 일하고 있는 남편이

나 다른 가족들이 있기 때문이었다. 이들 역시 이후에 여동생이나 아들 등 다른 

가족원을 불러 함께 생활하는 경우가 많았다. 한국에서 18년 동안 머물면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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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도 필리핀을 방문하지 않은 50대말의 여성은 나중에 이주한 아들과 아들이 

한국에서 낳은 손자와 함께 3세대 가족을 이루어 살고 있었다. 법적으로 결혼하

지 않은 동거관계도 생겨나는데, 체류기간이 길어질수록 주변 필리핀인 집단에

서는 이를 승인하는 편이다. 동거는 특히 여성의 안전에 도움이 되고 생활비를 

절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가지는 편이었다. 

고용허가제 이후 한국정부는 미등록 체류자 단속을 강화하였지만, 정부의 단

속방침은 사실 모든 미등록 체류자를 추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일정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2008년 법무부가 발표한 “불법체류자 감소 5개년 

계획”에서는 2012년 3월까지 ‘불법체류자’수를 15만 명 수준으로 ‘관리’할 방침

이라고 표현하고 있다(연합뉴스 2009. 10. 26.). 이들의 저가 노동력을 필요로 하

는 한국 영세공장이 문을 닫도록 할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사례

연구 공단에서 2005년도에 ‘불법’체류자 단속이 벌어졌을 때 공장을 운영하거나 

지역 상권을 형성하고 있는 한국인 주민들은 단속을 반대하는 시위를 벌이기도 

하였다. 즉 이주노동에 대한 정부정책의 기본방향에는 미등록체류 이주노동자 

집단을 저가 노동력 풀로 유지하고자 하는 의도가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사례

연구 대상의 필리핀 여성들이 미등록 장기체류 상태를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이들 미등록 필리핀 여성이주 노동자들은 단속에 대한 위험 때문에 자유롭게 

바깥출입을 하지 못하고 한국인들과도 어울리지 못하면서 격리된 삶을 산다. 하

지만 앞서도 언급했듯이 합법적인 노동이주자가 누릴 수 없는 ‘역설적 자유’를 

누린다. 일단 ‘미등록자’라는 신분상의 제약을 받아들이면서 단속의 위험을 피해

나갈 수만 있다면, 더 오래 머물면서, 가족적 관계를 형성하면서, 작업장이나 직

종을 옮기면서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필리핀으로 송금을 할 수 있는 

것이다. 한국정부의 이중적 이주노동정책이 허용하는 미등록 체류의 공간에서 

필리핀 여성들은 역설적인 ‘불법의 자유’를 찾아낸다. 

2) 예술흥행 비자소지 이주노동자

1980년대 말까지만해도 한국의 연예유흥 산업시장은 빈약했고, 주요고객은 일

본인 관광객과 미군, 일부 정치인이나 대기업 임원 등으로 상당히 제한적이었다. 

1990년대 들어 연예유흥 산업의 내수 시장이 확대되면서 미군기지 주변 클럽 소

유자들이 중심인 이익단체에서는 정부에 로비를 하여 1997년부터 러시아나 필리

핀 댄서 같은 외국인 여성 연예노동 인력을 수입하기 시작하였다. 이리하여 

1990년에는 500여 명에 불과하던 연예이주노동자의 수가 2002년에는 5천여 명으

로 10배 가까이 증가하였고 여성비율은 31%에서 84%로 급증하였다(김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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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221-222).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한국의 연예노동이주자는 호텔에서 

공연하는 필리핀 남성뮤지션 중심의 다인조 밴드였으나 외국인 여성 댄서들이 

들어오면서 상황이 급변한다. 

외국인여성의 인신매매와 성매매 논란이 불거지면서(여성부, 2003), 2003년 6

월부터 한국 법무부는 ‘외국인 무용수’에게는 비자발급을 하지 않기로 하고 관

광업소로 등록된 곳과 계약을 맺은 공연자에게만 호텔흥행비자(E62)를 발급하였

다(김민정, 2009: 224). 비자 규정을 바꾼 이후 연예이주자의 78%가 필리핀인이

고 필리핀 연예이주자 중 여성이 89%일 정도로 한국의 연예이주노동 분야는 

‘필리핀여성화(Filipina-ization)’가 되었다(외무부, 2010). 아래에서는 필리핀 예술

흥행 비자 소지자들의 상황을 두 부류로 나누어서 살펴보고, 유일하게 합법적으

로 반복이주를 할 수 있는 대표적 여성직종인 예술흥행 비자 이주노동의 함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성산업, 성매매의 문제

필리핀 연예 이주노동에 대해서는 ‘외국인 성매매’에 대한 실태조사나 개선방

안의 문제(여성부, 2003; 설동훈외, 2011) 또는 ‘예술흥행 사증 외국인 인권’ 문

제가 제기되어 왔다(국가인권위, 2008). 이들 보고서나 토론회 자료집에서 관심

의 초점은 ‘기지촌’ 클럽이나 ‘외국인전용유흥업소’에서 발생하는 성매매에 맞추

어져 있고 피해자의 대부분인 피고용자는 필리핀 여성이다. 최근 2011년 여성가

족부 조사에는 노래방과 마사지업소 등에서 일하는 다양한 국적의 아시아 여성

들이 포함되었다. 그렇지만 여기서도 질문지조사 대상자의 54%, 면접대상자의 

67%가 필리핀 여성이었고, 이들 거의 전부는 예술흥행비자를 가지고 입국하여 

기지촌과 외국인전용클럽에서 일하고 있었다. 보고서나 토론회 자료에서 지속적

으로 언급되는 문제로는 에이젼시에 의한 통제, 고객에 대한 성적서비스에 대한 

강요, 의료적 지원이나 법적 보호장치의 미비 등이 있다. 

2010년 출입국외국인통계에서는 예술흥행비자 소지 필리핀 여성 중 41.5%가 

‘불법’ 체류상태이지만, 2011년 여성가족부 보고서에서 예술흥행비자로 입국한 

필리핀 면접대상자 14명은 모두 합법적인 체류상태였다. 5명은 E6 비자자격을 

유지하고 있었고, 6명은 체불임금이나 소송 진행 중인 자에게 발급되는 기타비

자G1를, 3명은 주한미군관련 자에게 발급되는 협정비자A3를 가지고 있었다(설

동훈외, 2011: 13). 조사대상자에 대한 접근이 힘들어 모집단을 대표하는 인터뷰

를 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따라서 기지촌이나 외국인 전용업소의 성매매 

실태를 ‘불법체류’ 상태나 협소한 의미의 ‘인신매매’ 결과라고 바로 연결하는 것

은 적절해보이지 않는다. 즉, 현재 보고되는 여러 문제들은 법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업주와 에이젼시 등을 통한 합법적 이주와 고용상태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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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임금수준만 봐도 정식 예술흥행 비자로 입국한 필리핀 여성의 상황은 다

른 업종이나 국적출신에 비해 훨씬 열악하다. 클럽이나 바에서 일하는 필리핀 

여성은 월수입이 138만원이지만,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한국계중국인 여성은 

214만원, 마사지업소에서 일하는 태국이나 러시아 여성은 288만원으로 조사되었

다(설동훈 외, 2011: viii). 즉 합법적 체류자격이 실소득을 낮추는 결과를 낳는

데, 이는 기본적으로 커미션을 떼는 에이젼시를 통해 간접 고용되고, 클럽이나 

바에서 일하는 소위 ‘GRO’(guest relations officers)의 경우 음료와 술값에서 받는 

비율이 낮게 책정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성매매는 기본적으로 최저 판매할

당량을 채우지 못할 경우 마지못해 이차로 나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성들이 

개인적으로 수입을 올리는 데에도 기여하지 못한다. 

라이브바 가수의 상황

예술흥행 비자 소지 필리핀 여성 중 많은 수는 관광업소로 등록된 호텔이나 

나이트클럽의 라이브 무대에서 가수와 반주자로 일하고 있다. 정식통계를 낼 수

는 없었지만 발표자가 (2008년 조사 당시) 개인적으로 방문했거나 이야기 들었

던 서울의 주요 호텔들(하이야트, 롯데, 로얄, 프린스 등등)만 해도 모두 다 필리

핀 밴드가 공연을 하고 있었다. 한국관광호텔업협회 사이트에 소개된 업체현황

에 의하면(2012년 4월 검색), 특1급과 특2급, 1급 호텔은 전국에 모두 311개가 

있다. 이들 업소에 최소 2명의 필리핀 여성이 공연하고 있다고만 쳐도 622명이

라는 숫자가 나온다, 여기에 기타 대규모 일반 나이트 클럽이나 라이브 클럽을 

고려한다면, 2010년 2,862명의 예술흥행 비자 소지 필리핀 여성 중 최소 천 명 

정도는 음악공연을 주로 하는 엔터네이터라고 간주 할 수 있을 것이다.  

발표자는 2008년 7월부터 12월 사이 한국의 4성과 5성급 호텔 펍의 라이브 무

대에서 노래하는 2명의 필리핀 여성을 심층 인터뷰하여 논문을 쓴 바 있다(김민

정 2009). 당시 실제 공연무대와 거주하는 숙소, 주변 지역도 방문하여 관찰하고 

다른 필리핀 밴드들이 공연하는 호텔 펍도 방문조사하였다. 또한 80년대 한국에

서 뮤지션으로 활동하다가 한국인과 결혼하여 정착한 필리핀 음악인 2명과 한국 

업소의 스탭, 바에 온 한국인 손님들도 인터뷰하였다. 이후 2011년 5월에는 중

국, 일본, 중동 등지로 공연계약을 맺고 나가기 위한 대기시간에 필리핀 앙헬레

스시의 라이브 바에서 일하고 있는 필리핀 여성 보컬 5명을 심층인터뷰하였다. 

여기서는 발표자의 2008년도 조사 내용을 중심으로 한국에서 라이브바 가수로 

일하는 필리핀 여성 연예이주노동자의 상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한국의 호텔과 카페의 라이브 무대가 늘고 컴퓨터 반주음악의 도입으로 대규

모 악단 없이도 라이브 무대의 연출이 가능해진 상황에서, 필리핀 여성 가수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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뮤지션들에게는 더 많은 노동기회가 주어졌다. 업주들은 경비절감을 위해 대규

모 밴드보다는 솔로나 듀오팀 고용을 선호하는데, 필리핀 여성들은 연예노동 이

주자로서 상당한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필리핀은 일찌기 서양의 클

래식 음악과 미국의 재즈를 아시아에 전파하는 역할을 했으며, 오늘날에도 거의 

모든 아시아 특급호텔의 라이브 바를 석권하고 있다(Yu-Jose 2007; Ng 2005; 

Linmark 1995). 이러한 필리핀인의 연예이주는 오랜 스페인 지배로 인한 서양 

예술계로의 이른 진입, 미국 지배를 통한 대중음악 학습과 미군기지에서의 공연

활동, 마르코스 시기에 시작된 필리핀의 인력수출정책, 필리핀인의 예술적 감수

성과 친근한 국민성 등이 함께 어우러져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김민

정 2009: 220). 

게다가 여성 가수는 남자톤이나 여자톤으로 작곡된 노래 모두를 부르는데 더 

유리하고, 노래를 부르면서 춤도 출 수 있는 경우가 더 많으며, 바 고객의 다수

인 남자 손님들의 시선을 끄는데도 더 유리하기 때문에 업주들이 더 선호한다. 

나아가 여성 가수들은 남성 가수에 비해 에이젼시나 매니저의 요구에 더 순종적

이고 공연방식을 두고 스탭이나 손님들과 물의를 일으키는 일도 거의 없다고 한

다. 즉 업주들의 여성가수 선호로 한국의 연예이주 노동분야에서 필리핀 여성들

은 남성보다 더 많은 구직의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과거 

대규모 혼성밴드시절의 남성 가수에 비해 오늘날의 여성가수는 에이전시와 매니

저, 업주, 스텝 등과의 관계에서 통제력을 상실하고 더 착취적일 수 있는 노동 

조건 속에 놓여 있다.   

연예 이주노동자는 필리핀에서 매번 출국 때마다 오디션을 보고 프로모션 회

사와 계약을 맺어야 하고, 한국에 와서도 매 세 달에서 여섯 달 간격으로 업소

를 옮기면서 일해야 한다. 업소가 바뀔 때마다 숙소도 바뀌고, 무엇보다 저녁부

터 이른 새벽까지 공연하기 때문에 낮과 밤이 바뀐 생활을 한다. 공연시간 자체

도 6-7시간으로 상당히 길며 공연 전 준비 시간, 곡을 연습하는 시간 등을 합하

면 꽤 장시간의 노동이다. 또한 개인적인 사정과는 무관하게 항상 밝게 웃고 춤

을 춰야 하고 단골손님들 관리를 위해 살갑게 응대하는 감정노동의 업무도 만만

치 않다. 불규칙한 생활패턴과 잦은 이사로 한국 생활에서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기도 힘들며, 다른 필리핀 이주자들로부터 편견어린 시선을 받기도 한다. 무엇

보다 동정심으로 포장하여 성적 접근을 시도하는 남성 고객의 유해한 의도도 적

절히 처리해야 한다.

이런 여러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필리핀 여가수들은 자신의 일이 즐거운 일이

고 재능을 살리는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편이다. 특히 화장을 하고 예쁘

게 가꾸고 호텔 음식을 먹고 사람들의 선망하는 시선을 즐길 수 있는 자신들의 

처지는 공장노동자와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손님들을 성적으로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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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야 할 것이라는 의심에 대해서는 ‘내가 좋아하지’ 않는 사람과는 데이트를 

하지 않는다는 자존심을 보이고, 재능을 인정받고 운이 좋으면 정식 뮤지션으로 

성공할 수도 있다는 희망도 가진다. 연예이주 노동자 여성은 감정노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을 지키고 주변의 도덕적 의구심 등을 떨쳐내기 위해 특정

한 방식의 감정적 무장을 필요로 한다. 

 

합법 체류자격의 함정

호텔유흥 비자는 최장 2년간 체류할 수 있으며 동일인이 반복적으로 받을 수 

있다. 즉 합법적인 반복이주가 가능한 직종이지만, 앞서 보았듯이 여성들의 절반 

가까운 수가 체류기간을 넘겨 ‘불법’체류자로 지낸다. 이들의 합법적 체류자격이 

주는 안정성은, 방문국의 차별적 이주 정책보다는 고용관계를 중개하는 에이젼

시와 매니저에 대한 종속성으로 인해 훼손된다. 연예이주노동자들이 계약을 맺

는 당사자는 한국의 업소주인이 아니라 필리핀이나 한국의 에이젼시에 속한 매

니저이다. 매니저와 맺는 계약서 상의 월급이나 숙박비 등 내역은 업소가 지불

하는 것과 다르며 매니저와는 백지 계약을 하는 실정이다. 한 업소의 고용기간

은 3-6개월이고 상황에 따라 연장여부가 결정되는데, 2년 체류기간 동안 지속적

으로 일자리가 보장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에이젼시는 월급을 늦게 주거나 못

주게 되는 경우도 발생한다. 2008년의 인터뷰 대상자 중 한 명도 임금체불로 G1

비자를 받아 연장체류 중인 상태였다. 

에이젼시의 매니저는 고용주를 찾아서 알선해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연예이주

노동자의 편에 서는 입장을 취하지만, 사실은 실제적 고용주와도 같다. 하지만 

고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으면서 할당금의 형태로 고용으로 인한 혜택은 가져

간다. 어찌되었든 현재의 그리고 미래의 일자리뿐 아니라 향후의 새로운 이주노

동 기회도 에이젼시의 매니져에게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연예이주 여성들을 이

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이러한 고용관계에서의 모순은 여성 정책 논

쟁에서 이슈가 되곤 하는 자비로운 온정주의(benevolent paternalism)의 기조로 무

마된다. 즉 합법적으로 반복이주를 할 수 있는 연예이주 여성의 노동과 체류 상

황은 실제로는 미등록 체류자보다 더 자유스럽지 못하다는 함정이 숨겨져 있있

다. 이에 빠레냐스는 일본내 필리핀 엔터테이너의 상황을 인신매매와 노동이주

의 중간지대에 놓인 “도제계약적 성격의 이동”(indentured mobility)라고 설명한다. 

이는 자유를 상실하는 댓가로 경제적 상승 기회를 얻는 모순적 지위를 특징으로 

한다(Parreñas 2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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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혼이주자 

한국의 경제발전 및 사회변화와 함께 가족의 역할과 가족 내 여성의 역할도 

변화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가 늘고, 혼인연령이 올라가고, 이혼율도 

올라가고, 출산율은 떨어지는 수치적 변화가 주목된다. 가족이 양육을 전담하고 

병약자들을 돌보는 사회복지적 기능을 수행하는 것도 여러 가지 의미에서 점차 

더 힘들어지고 있다. 세계화의 흐름을 타고 한국사회에서 증가한 국제결혼이 보

여주는 성비 차이는 결혼이 가족 내 성별분업 문제와 밀접히 관련된다는 점을 

보여준다. 1990년부터 2005년 사이 한국인의 국제결혼 건수는 10배 증가하여 전

체결혼건수 중 13.6%를 차지하게 되었는데, 이중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은 거의 

50배 증가하여 전체 국제결혼의 72.1%를 차지하고 있다(외무부, 해당연도).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의 상황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의 통계에 의하면 2011년 한국에는 모두 21만 여명의 

외국인 배우자가 거주하는데, 이중 한국계중국인이 30%, 중국인이 27%, 베트남

인이 20%이고, 필리핀인은 6%로 국가별로는 세 번째 순위이다(행정안전부, 

2011). 베트남여성의 결혼이 2000년대 중반 들어 급증한 것과 달리 필리핀여성

의 결혼은 1990년대 초부터 꾸준히 안정적으로 증가해왔다. 또한 중국과 일본을 

제외한 대부분의 아시아 여성과의 결혼이 주로 결혼중개업소를 통해 진행되는 

것과 달리, 필리핀여성의 결혼유형은 보다 다양하다. 대체로는 통일교회의 중매, 

아는 사람 소개, 사설 결혼중개업체의 소개, 한국 남성의 필리핀 방문시 연애라

는 네 가지 방식으로 구분된다. 필리핀 결혼이주 여성은 영어구사능력과 가톨릭 

연망을 통해 상대적으로 덜 고립된 생활을 하며 학력도 높은 편이어서 공장과 

식당일을 벗어나 영어 강사 등의 일자리도 구할 수 있다. 필리핀 결혼이주여성

은 2007년 12월 대통령 선거 시에 현 이명박 대통령을 지지하는 연설을 하였다. 

2012년 대선에서는 새누리당의 비례대표후보로 지명되어 국회의원이 된 최초의 

귀화외국인도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이다. 하지만 역으로, 필리핀 결혼이주여성들

은 한국어를 가장 더디게 배우고 한국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집단이기

도 하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적 사고방식을 더 잘 이해하는 것으로 간주되고 

수적으로도 증가한 몽고나 베트남 결혼이주자들의 대외활동이 느는 추세이다. 

필리핀 결혼이주여성에 대한 발표자의 기존 연구에 의하면(김민정 외, 2006; 

김민정, 2007; Kim MJ, 2010), 다양한 상황이 존재하기는 하지만, 필리핀을 위시

하여 아시아에서 온 아내들의 ‘다수’는 수도권 중하층 가족이나 농어촌 가족에 

편입되어 가사노동과 노약자 돌보는 역할을 전담한다. 이혼후 어머니가 집을 떠

난 중하층 가정에서 아이들 아버지의 새 배우자나 아이들을 맡을 미혼 작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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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지의 배우자로 아시아 여성을 선택하여 양육을 맡기기도 한다. 또한 경제적으

로 어려운 장남 남성이 노부모를 모시기 위해 아시아 여성과 결혼하기도 한다. 

아주 심각한 경우에는 중병이거나 알콜 중독인 성인남성을 돌보기 힘든 가족들

이 문제를 속이고 결혼을 시키기도 한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많은 수의 결혼

이주자 여성은, 가사노동과 육아나 간병 등을 서비스로 구매할 경제능력이 없는 

사회 취약층 가족에게 ‘돌봄 노동’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

한 성별분업의 논리는 실상 결혼 일반에도 내재되어 있다. 여기서 언급하는 국

제결혼 유형에서는 제3자(통일교회나 결혼중개업소 또는 아는 사람)가 개입하여 

며칠에 불과한 만남과 결정의 과정을 주도하고, 한국남편이 소요비용 일체를 대

기 때문에, 부부관계의 도구적 측면과 가족 내 가부장적 성별분업의 차별적 논

리가 더욱 부각된다. 

국적취득의 한계

한국에서는 결혼이 외국인의 이민을 허용하는 거의 유일한 법적 장치이기 때

문에 많은 아시아 여성들은 기회가 제한된 노동이주 대신 결혼이주를 택하여 해

외이주를 기획하기도 한다. 이런 점은 한국계중국인에게 안정적 취업기회를 열

어준 방문취업제가 2007년에 시작되자 한국계 중국인 결혼이주자가 줄어든 현상

에서도 확인된다. 한편 국적취득과 관련하여 2011년 일본과 미국출신 결혼이민

자 중 혼인귀화자의 비율은 2-3%로 상당히 낮다. 한국이 이중국적을 허용하지 

않아 원칙상 모든 한국귀화자는 원국적을 포기해야 하므로 한국국적취득이 더 

유리할 경우에만 귀화하기 때문이다. 중국출신 결혼이민자 중 귀화비율은 

40-50% 수준으로 가장 높으며, 필리핀은 그 중간인 38%이다(행정안전부, 2011). 

결혼 후 귀화신청까지 2년의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동남아 출신 배우자의 귀

화비율이 중국보다 낮은 것은 뒤늦게 결혼한 건수가 더 많기 때문일 것이다. 전

체 귀화자 중 혼인귀화자의 비율은 미국이 10%로 가장 낮고 일본과 중국은 

50%와 59%이지만, 필리핀과 동남아전체는 94%이다. 동남아 출신 이주자는 결혼 

이외의 방법으로 귀화할 수 있는 여지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한국보다 국가위

계가 낮은 나라 출신일수록 국적취득을 통한 체류자격 안정이 중요한데, 문제는 

그런 경우일수록 여러 가지 이유로 국적취득이 어렵다. 결혼을 통한 간이귀화 

신청을 위해서는 은행잔고와 남편의 보증이 필요한데, 때로는 아내를 통제하려

는 의도에서 남편들이 협조하지 않기도 한다. 또한 남편의 심각한 귀책사유로 

결혼이 깨졌을 때에도 아이를 키우지 않는 외국인 아내의 체류는 원칙적으로 허

용되지 않는다. 즉 결혼을 통해 이주하더라도 국적취득이 완전히 보장되지 않는 

것이다. 

체류자격이 안정되더라도 한국생활 자체가 쉬워지는 것은 아니다. 외국출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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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점뿐 아니라 아내라는 위상 자체에 대해 이해심이 부족한 한국 남편이나 

불평등한 시댁과의 관계는 결혼이주여성의 초기 정착을 어렵게 하는 가장 일차

적인 생활조건이다. 시간이 지나면서 결혼이주여성들은 바깥일을 해서 양육비도 

보태고 필리핀 친정집에 송금도 계속 하고 싶지만, 가사일의 부담이 클 뿐더러 

일자리를 찾기도 쉽지 않다. 필리핀 결혼이주여성 중에는 영어강사를 하는 사람

들도 있지만 이는 교육경력과 네트워크가 필요하다. 유치원에서는 필리핀 결혼

이주여성을 영어강사 명목으로 채용해서 허드렛일을 같이 시키곤 한다. 정부에

서 만든 원어민 교사직도 있지만 자리가 적어서 상징적인 의미가 크다. 실제 대

부분의 이들에게 허용되는 일은 일반 이주노동 여성들이 하는 공장일이나 농촌

의 일용직 하우스일, 식당일이나 파출부일 등이다. 

한편 필리핀 여성들은 결혼 후 한국에 거주하면서도 필리핀내 가족과 친척들

에게 송금도 하고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는 편이다. 그러다 보니 먼저 결혼해서 

한국으로 온 여성이 자기 자매나 여자사촌에게 한국 남성을 소개하는 경우도 많

고, 가족이나 친척들이 한국에 와서 일할 수 있도록 방문비자를 신청하기도 한

다. 즉 결혼이주 여성들 역시 필리핀인의 연쇄이주 고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한다.     

문화적 시민권의 문제

이들이 한국인의 아내이고 어머니로서 나아가 귀화한국인이 되더라도, 일반 

사회현장에서는 동남아 이주노동자 집단과 별반 다르게 대우받지 않는다. 길이

나 전철, 가게 등 일상의 공간에서 마주치는 필리핀인이 국적을 취득한 귀화자

인지, 합법적 노동이주자인지, 아니면 미등록체류자인지를 알아차릴 수는 없는 

일이다. 외국인의 존재에 대해 막연히 불안을 느끼는 일반 대중이라면, 마주친 

외국인을 일단은 가장 위험한 존재로 가정하는 것이 안전한 인식방법이라 생각

할 것이고 귀화 필리핀인들도 이러한 차별적 시선을 피할 길은 없다. 물론 주변 

이웃이나 아는 사람들은 한국가족원이고 여성인 필리핀 결혼이주여성들을 위험

한 존재로 인식하지 않을 것이다. 대신 일종의 온정주의적 보호대상으로 간주하

는 경향이 있다. 위험한 존재로 차별받건 불쌍한 존재로 동정 받건, ‘인종’과 ‘출

신국가’의 차이를 이유로 온전한 시민 대접을 못 받는 상황이 발생한다.   

로살도(Rosaldo)는 문화적 시민권을 ‘불리한 주체가 주류사회와 문화적 차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시민권을 주장’하는 문제로 본다. 즉 시민권

은 법적 서류를 소지하여 국가와 맺는 관계뿐 아니라 이웃, 학교, 병원, 직장, 자

원봉사단체 등 동료 시민들과의 관계에서도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Rosaldo, 

1994). 한편 옹(Ong)은 로살도의 관점이 이민자 집단 내부의 차이를 고려하지 않

은 설명이라고 보고, 문화적 시민권을 주체형성 과정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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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 세계경제체계 내의 위치에 따라 인종적 서열이나 문화적 차이를 등급화하

는 시도에 대해 미국내 아시아 이민자 중 가난한 자와 부자는 각기 다른 대응과 

전략을 구사한다. 문화시민권은 국민국가와 사회에 결부된 권력의 망 안에서 만

들어지면서 동시에 만들어나가는 이중의 과정이라는 점이 강조된다(Ong, 1996: 

738).  

한국 정부의 결혼이주여성 프로그램은 한국사회로의 동화를 강조할 뿐 아니라 

전근대적인 가족내 여성 역할을 한국 문화의 주요 요소라고 강조하는 경향이 있

다. 하지만 동시에 다문화사회로 진행한다는 상징적 실천도 필요하기 때문에, 앞

서 언급하였듯이 정당 비례대표제 자리나 초등학교 원어민 교사직에 결혼이주여

성이 추천된다. 경찰서 외사과에 필리핀어 자리가 새로 생겼을 때에도 결혼이주

여성이 선발되었다. 이런 기회를 통해 ‘성공한 결혼이주여성’으로 자리매김한 필

리핀 여성은 한국적 도덕과 가치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자신들의 존재에 

대한 정치적⋅문화적 정당성을 설파할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전반적으로는, 한

국 내 혼인귀화 필리핀 여성의 문화적 시민권은 본격적인 사회적 논의대상조차 

되지 않을 정도로 미미하게 인식되고 있다.  

4. 이주 지속의 기제

필리핀 여성이주자의 많은 수와 사회와 가정 내의 역할에서 짐작되듯이, 필리

핀 여성들이 해외로 이주하기 위해 정보를 얻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다. 거의 

모든 집안에는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 중에 여성이주자들이 있고 최소한 이주생

활 경험을 전해들을 수 있는 친구나 이웃이 있다. 이주가 지속되는 가장 기본적

인 기제는 소위 “연속이주”(chain migration)이다. 즉 누군가 도움 받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이주하고, 이 이주자가 다시 새로 오는 다음 이주자가 정착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는 식으로 이주가 이어지는 것이다. 한국 내 필리핀 이주

여성 중 미등록 체류집단의 경우는 특히, 가까운 가족관계 내에서 연쇄이주가 

이루어진다. ‘불법’을 감수함으로써 실제 가족원들이 번갈아 이주하며 함께 살거

나 유사가족관계를 구성하는 방식은 미등록상태의 장기체류를 가능하게 하는 중

요한 기제로 보인다. 

한편 한국 내 필리핀 연예이주노동자는 합법적인 반복이주가 보장되지만 고용

계약과 노동상태에서의 자유가 현저하게 제약되는 방식으로 이동하기 때문에, 

빠레냐스는 일본 내 필리핀 엔터테이너의 상황을 “도제계약적 이동”(indentured 

mobility)이라고 설명하였다고 소개한 바 있다. 한국의 경우 예술흥행 비자를 소

지한 필리핀 여성들이 미등록체류자로 남는 비율이 높은 편인데, 이는 자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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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되고 착취적인 고용상황을 벗어나려는 노력의 결과일 수도 있겠으나 한국 

사회 내에 ‘불법적’ 성산업 시장의 수요가 상시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사실 모든 이주자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어떤 의미에서건 ‘도제계약적 성

격의 이동’을 하며, 그 이동조건은 시민권의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 미등록 체류

자의 시민권이 불법성과 협상되어야 한다면, 합법체류자의 시민권은 국가의 지

배가치에 편입되어야 하는 문제를 가진다(Parreñas, 2011: 12-14). 그렇기 때문에 

혼인귀화자의 경우에도 여전히 문화적 시민권이 문제가 된다.  

바시(Bashi)는 뉴욕과 런던으로 이주한 동부 카리비안 흑인들의 사례연구에서, 

연쇄이주 방식보다는 중심인물이 여러 사람의 이주를 돕고 영향을 미치는 ”바퀴

살 관계망(hub and spoke network)“ 방식으로 이주가 지속된다고 설명한다(Bashi, 

2007: 80). 바시의 사례에서 이 관계망은 성적으로 차별적이지 않으며 방문지에

서 이주여성의 일은 남성일보다 훨씬 더 독점화되어 있어서 여성의 이주 및 취

업은 더 쉽다(Bashi, 2007: 150). 장기체류를 통해 이민자의 지위를 얻을 수 있었

던 미국이나 유럽의 상황에서 이러한 설명은 적절해보이지만 한국에는 일반적으

로 적용하기 어렵다. 국적 취득으로 영구체류가 가능한 결혼이주자 집단도, 한국 

남편들이 결혼중개업체를 통해 배우자를 선택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혼이주 

여성들이 나서서 이런 식의 관계망을 구축하기 힘들다. 그러나 한국의 상황에서 

볼 때 필리핀은, 다른 동남아 국가에 비해 국제결혼의 역사가 오래되었고, 결혼

의 중개방식도 다양하며, 전반적인 해외이주도 활발하기 때문에 바시의 설명이 

일정 정도 적용될 수 있다. 먼저 한국에 온 결혼이주자가 자기 가족이나 가까운 

친척 여성을 주변 한국 남성에게 소개하여 데려오는 상황은 드물지 않으며, 국

적을 취득하고 오래 거주한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 다양한 이주자 집단과 이주

패턴이 연결되어 바퀴살 관계망 방식이 형성되기도 한다. 

여러 가지 차원에서 제한적인 시민권의 문제에 대처하는 이주자의 대응방안 

중 하나는 어찌되었건 이주를 지속하는 방식을 찾아내는 것이다. 미등록체류자

의 경우에는 가족관계를 중심으로 한 ‘연쇄이주’가 이주를 지속시키는 주요 기

제로 나타나고, 연예이주자의 경우에는 시차를 두면서 가능한 오랫동안 동일 인

물이 ‘반복이주’를 한다. 바시가 언급한 ‘바퀴살 관계망’도 안정적 체류자격을 

획득한 결혼이주자를 중심으로 발견된다. 이주를 지속시키는 연망에서 성별을 

차별하는 논리는 발견되지 않으며, 오히려 결혼이주자들이 귀화를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흐를수록 결혼이주여성을 중심축으로 하는 바퀴살 관계망이 

발달할 가능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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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주정책과 젠더

이상에서 살펴본 한국내 필리핀 이주여성의 상황에서 몇 가지 주목되는 점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의 전반적 증가로 오늘날 미등록 체류는 더

욱 빈번해지고 일상화되는 경향도 나타난다. 미등록 체류자 여성은 남성과 달리 

위협적으로 보이지 않을 뿐 아니라 희생적인 생활을 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경향

이 있다. 이주노동이 빈번한 필리핀 사회에서는 가족성원간 연쇄이주의 과정에

서 미등록체류 여성이 매개역할을 담당하기도 한다. 둘째, 유흥산업과 성적 서비

스 시장이 극도로 성별화되어 있는 사회는 결과적으로 연예/성 노동영역에서 이

주 여성에게 더 많은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게 된다. 한국의 경우 노트북으로 음

악반주를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필리핀 연예노동자는 대규모 혼성밴드에서 여

가수로 대체되고 있다. 그러나 동시에 고용상태와 노동조건은 더 취약해진다. 셋

째, 결혼이주여성은 가족내 성역할로 인해 남성에 비해 더 많은 결혼이주의 기

회를 가지며 시민권의 포섭대상으로서 더 주목받는다. 하지만 성별 구분 없이 

이주자 개인을 시민으로 보는 이주정책의 수립에 대한 무관심과 대비되는, 결혼

이주 여성의 복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가족내 가부장적 성역할의 지속 및 강

화와 맞물려있음을 보여준다. 

논의를 맺기 위해 서두에서 언급했던 질문에 대해 거칠고 간략하나마 나름의 

답을 생각해보고자 한다. ‘이주여성 개인’과 ‘방문국내 사회집단’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는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가? 원론적으로 볼 때 집단을 위해 

개인이 희생되는 논리는 현대 민주주의에 맞지 않는다. 집단의 이해관계는 개인

의 자유와 행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추구되어야 한다. 특정 개인의 체류상태의 

합법성이나 국적취득 여부는 현실적인 차원에서 자유와 행복의 보장 기준으로 

어느 정도 고려될 수는 있을 것이나, 이때는 체류권, 시민권, 인권의 이름으로 

내용을 갖춘 법적 권리 형태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미등록체류의 ‘불법성’이 ‘인도주의’적 방식으로 접근되는 것은 올바른가? 인

도주의는 체류자격이나 국경을 넘어서는 인권 확립의 원칙으로 추구되어야 할 

가치로 의미를 가진다. 상황적으로나 자의적으로 개인의 행동을 평가, 변명, 요

청하기 위한 심리적 상태로 접근할 경우 필요한 법과 정책의 개선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가족내 성역할이나 연예노동에서) 여성적 특징이 개인의 합법적 체류 자격 

취득에 도움이 된다면 이는 어떤 방식으로 지지 또는 비판되어야 하는가? 개인

의 주체성과 선택의 문제에 대해 얼마나 어떻게 자유주의적 입장을 취할 것인가

는 오늘날 페미니즘의 주요 고민거리 중 하나이다. 여성성의 전략적 추구나 사

용을 어떻게 볼 것인가는 이러한 고민거리의 중심축이 될 것이다. 탈근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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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에서는 페미니즘의 자유주의적 측면이 보다 적극적으로 고려되어야 하지 않

을까 생각해본다.  

여성의 성성이 가족 재생산에 사용되는 것과 상품으로 사용되는 것은 어떻게 

차별화되는가? 마돈나와 팜므 파탈이라는 상반된 여성이미지가 동일한 여성차별 

이데올로기의 두 측면이라는 점을 새삼스레 지적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이혼을 

막고 여성의 가족재생산 노동을 독려하는 것을 우선시하는 다문화가족을 지원 

논리의 위험성은 분명하다. 현대사회의 여러 문제들을, 모자라는 것, 어쩔 수 없

는 것, 불쌍한 것 등으로 정서적 이미지화하여 여성에게 떠넘기는 식으로 해결

하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역할은 여성에게서 더 약한 여성(가난한 여성, 외

국출신 여성, 어린 여성 등)에게로 지속적으로 전가된다. 가족 지키기의 책임을 

여성에게 묻는 한, 가정 밖 여성이라고 낙인찍히는 성산업 여성종사자를 주체로 

인정하면서 성산업의 여성착취적 특징을 파악하는 작업은 어렵게 된다. 

결혼상태가 간이귀화조건으로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며 외국인의 국적취득이 

한국사회에 의미하는 바는 무엇인가? 결혼을 한 외국인에게 국적취득을 더 쉽게 

해주는 이유는 외국인의 체류자격과 소속감이 내국인의 안녕과 행복에 밀접하게 

관련되기 때문이라고 본다면 이는 이상한 논리이다. 외국인이 귀화를 하면 바로 

내국인이 되는데 그런 범주 전환만으로 갑자기 안녕과 행복을 보장받아 마땅한 

사람으로 변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국적취득이란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나 소속

감을 파악하고 국민으로서의 권리와 의무 묶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 점에서 오늘날 한국사회에서는 배타적 혈통원리나 고유의 민족성

논리가 배제된 말그대로의 ‘국민’과 ‘시민’ 개념을 수립하는 것이 절박한 실정이

다. 

결국 ‘방문국의 페미니스트 시민’이 ‘이주에 대해 젠더 평등한 입장’을 갖는다

는 것은 어떤 것일까? 민족주의와 성역할에 대한 역사 문화적 배경을 성찰적으

로 비판하고, 개인의 자유를 가능한 많이 아우를 수 있는 집단관계를 모색하는 

입장이 아닐까 싶다. 초국가적 관계가 늘어나는 이주의 시대에 여성이주자의 삶

의 조건을 돌아보고 개선하려는 노력은 국적취득 문제를 넘어 보다 광의의 시민

권 확보를 전제로 해야 할 것이다. 오늘날 다문화사회로의 변화에 대응하는 우

리의 목표는, 빠레냐스의 표현을 빌자면,2) 여성이주자의 삶의 조건을 개선하는 

것이지 삶에서 다양한 선택의 여지를 박탈하는 것은 아닐 것이다. 

2) 빠레냐스는 미국에서 제기한 인신매매 혐의로 일본정부가 필리핀 엔터테이너 비자법

규를 바꾸고 많은 필리핀 여성들이 일본에서 일하지 못하게 된 것과 관련하여, “우리

가 목적으로 하는 바는 직업조건을 개선하는 것이지 직업자체를 없애는 것이 아닐 것

이다”라고 표현한 바 있다(Parreñas 2011: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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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 다문화와 결혼이주여성 시민권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정선(이주여성인권포럼)

1. 여는 글

최근 한국사회에서는 다문화주의에 관한 논의가 무성하다. 2006년 4월 정부는 

‘다인종, 다문화 사회로의 전환’을 선언하였고, 2007년에는 ｢재한외국인처우기본

법｣이 2008년에는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제정되었다. 정부재원뿐 아니라 민간재

원이 다문화사업에 투자되어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다양한 다문화 프

로그램들이 시행되고, 유치원, 초중등 교육과정에는 다문화 교육이, 대학에서는 

다문화 강좌가 신설되었다. 또한 다문화주의는 미디어나 아카데미 연구의 주요 

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다문화 ‘붐’ 현상은 얼핏 보면, 한국사회가 이주민 100만 명 시대1) 다

문화주의는 한국사회가 지향해야 할 정치적으로 올바른 가치라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고, 이주자들의 권리향상에 부단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주자의 시민권이라는 다문화 이면(異面)의 현실은 이런 낙관적인 평가에 선뜻 

동조할 수 없게 만든다. 17만 미등록 이주자에 대한 강도 높은 강제추방이 지속

되고 있고2) 결혼이민자들이 극단적인 폭력의 피해자가 되는 사건들도 꾸준히 

재발하고 있다3). 또한 최근 다문화 반대 카페들이 온라인을 벗어난 정치적 활동

을 벌이기 시작했고4) 다문화사업에 투자되던 민간재원들이 빠르게 철수하는 경

1)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월보 2011년 3월 호에 따르면, 2011년 3월 31일 현재 

체류 중인 외국인은 1,308,743명이다. 이 중 단기체류외국인을 제외한 등록외국인은 

944,170명이다. 

2) 2008년에는 32,591명, 2009년에는 30,229명, 2010년 10월까지 17,341명의 미등록 이주자

에 대한 단속과 강제추방이 이루어졌고(외국인정책위원회. 2011: 348) 단속과정에서 인

권유린의 현실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3) 2010년 7월 베트남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에 온지 8일 만에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남

편에 의해 무참히 살해되었고, 2011년 5월에도 남편이 휘두른 흉기에 의해 베트남 여

성결혼이민자가 생후 19일이 된 아기를 남겨놓고 사망했다. 

4) 외국인노동자대책시민연대와 다문화바로보기실천연대(다실련) 등 국내 다문화반대 단

체 회원들은 불법체류자 자녀들도 교육 및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이주아동권리모자법｣에 반대하기 위해 2011년 4월 한나라당 김동성 의원실을 항의 

방문했고, 국제결혼 피해예방신고센터, 외국인노동자대책범국민연대, 외국인노동자대

책시민연대는 6월 3일 KBS 본사 정문 앞에서 ‘방송 프로그램을 통해 다문화 가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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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다문화 정책의 ‘최대 수혜자’라

고 할 수 있는 당사자들이(결혼이민자들과 자녀들) ‘다문화주의’를 비판, 거부하

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런 현상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걸까? 이런 현상을 마주하며, 우리는 다음

과 같은 질문을 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주의는 한국사회가 당면한 문제를 

설명하거나 해결할 수 있는 적합한 틀일까? ‘한국식’ 다문화주의 실질적인 내용

은 무엇인가? 다문화정책은 이주자들의 권리 즉, 시민권 향상에 기여한 것일까? 

다문화주의와 시민권의 관계는 무엇일까? 한국사회 다문화주의의 유행은 궁극적

으로 어떤 효과를 낳은 것일까? 이것이 지니는 함의는 무엇인가? 이 글은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시민권과 다문화 정책 사이의 관계에 대한 탐색을 통해 이러한 

질문들을 고민해보고자 한다. 본 연구가 국민의 배우자 비자(F-2-1)로 생활하는 

여성결혼이민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이유는 가족단위로 이주 후 유입국에 정착, 

종족집결지(ethnic enclave)를 이루고 문화권을 주장했던 서구 이민자들과 달리, 

한국의 이주노동자들은 임시체류자로 분류되며 결혼이주자만이 한국사회에서 정

주가 가능한 ‘이민자’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또한 실제 한국의 다문화 정책과 법

이 주로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첫째, ‘한국식’ 다문화주의의 성격을 검토하기 위한 레퍼

런스로서 인정(recognition)의 관점에서 문화적 소수자들의 권리를 정당화하고자 

했던 챨스 테일러(Charles Taylor)와 악셀 호네트(Axel Honneth) 반면에 정의

(justice)의 관점에서 이를 정당화하고자 했던 윌 킴리카(Will Kimlicka)와 낸시 프

레이져(Nancy Fraser)의 논의를 중심으로 정치철학 안에서 논의되어져 온 다문화

주의와 시민권의 관계를 둘러싼 논쟁점을 살펴본다. 둘째, 정부문건 및 관련 법

안을 중심으로 ‘다문화’라는 이름으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결혼이민자 여성의 시민권을 분석한다. 셋째 ‘한국식’ 다문화주의가 보

편적 시민권을 확대시키지 보다 결혼이민자 복지정책으로 변질됨으로써, ‘다문

화가족’을 분리된 범주로 구성해내고 이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강화시키고 있

는 현실을 비판하고자 한다. 

 2. 다문화주의와 시민권

시민권이라는 개념은 합의된 정의가 존재하지 않지만, 근대적 시민권은 좁게

미화하지 말고 한민족의 정체성을 지켜 나가 달라’는 주제로 항의집회를 열 계획을 

추진 중이다(2011년 5월 10일자 동아일보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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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①법적으로 제도화된 정치공동체(국민국가)에서의 법적 지위 및 이에 기반 

한 권리와 의무의 총체로 정의되기도 하고, 이러한 법적, 형식적 개념을 넘어 ②

정치공동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시민적 덕성(civil virtue) 및 연대와 정체성이

라는 보다 확장된 의미로 사용되기도 한다(이철우. 2008; 최현. 2008; Bosniak. 

2000: 456-488). 

따라서 시민권은 법적 이슈이자 동시에 문화적인 이슈라 할 수 있는데 만일 

전자와 같이 시민권을 국민국가 안에서의 법적 지위로 한정시켜버린다면 시민권

이 국적과 동일한 것으로 여겨지는 한국적 상황에서는 자칫 “국적을 소유하지 

않는 이주민들은 당연히 시민권을 누릴 자격이 없는 것”으로 치부될 수 밖에 없

다는 한계를 갖는다. 또한 “국적 없이도 유입국 시민들에게 보장된 권리들(혹은 

그 일부)을 누리고 있는 장기체류 이주민들의 상황과 부합하지 않는다.”(김비환. 

2007: 330). 

그러나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누가 자국의 시민이 될 자격을 갖는가’를 

결정함에 있어 여전히 국민국가가 독점적인 권리를 행사하고 있고, 또한 국가 

중심의 시민권이 시민과 비시민인 이주자를 가르는 엄격한 잣대로 기능하는 현

실에서 후자적인 시민권 개념의 확대해석은 오히려, 배제적 장치로서 시민권에 

대한 비판 및 시민과 이주자 사이의 권리의 차이에 대한 분석을 모호하게 할 우

려가 있다(이철우. 2004; 이철우. 2008; Bosniak. 2000). 국적에 대한 한국사회 특

유의 배타적 태도로 인해 대부분의 권리항목에서 철저히 배제되고 있는 한국의 

이주자들의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주자들의 시민권 이슈는 전자적 정의에 더 

부합된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시민권을 국가가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법적 지위 

및 이에 따른 권리와 의무로 한정해 사용하고자 한다. 

그런데 시민권을 이런 방식으로 정의하면 한국적 상황에서는 국적과 상당히 

중첩된다. 하지만 시민권이 반드시 국적과 동일한 것은 아니다. 일례로 유럽인들

은 개별 국민국가에 귀속된 국민이지만 동시에 유럽연합의 시민이며, 미국의 이

민국적법(Immigration and Nationality Act)은 해외 속령에서 출생한 자에게는 국

적은 부여하나 시민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다(이철우. 2004). 또한 최근 글로벌 

이동성의 증가로 외국인이 누릴 수 있는 권리의 범주는 확장되는 추세다. 유럽, 

호주, 캐나다 등 점 점 더 많은 국가들이 의료, 연금, 실업보험뿐 아니라 공공부

조, 공공주택, 교육지원과 같은 사회보장체계에 거주국의 국적을 소유하지 않는 

이주자들을(장기체류자뿐 아니라 일시체류자라 해도) 포함함으로써 사회권을 확

장시키고 있고, 지방자치 수준의 투표권을 허용하고 있다(Aleinikoff and 

Klusmeyer. 2002 참조할 것). 이와 달리 한국의 경우엔 외국인에게는 전통적인 

인간의 권리에 속하는 자유권만을 인정하고, 정치권이나 사회권은 국민의 권리

로 한정하는 시각이 지배적이다(장서연. 2009: 172-174; 최유. 2009: 124).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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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락에서 본다면, 국적과 달리 시민권이라는 개념은 비록 국적이 없는 이주자라

해도 자유권뿐 아니라 한국사회에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 생활

수단을 확보하고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기 위한 정치적, 사회적 권리를 논하기 

위한 공간을 열어준다. 

정치철학에서 다문화주의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결국 문화권(cultural right)

을 보편적인 시민권의 한 영역으로 인정해야하는가 아닌가의 문제였다. 근대적 

시민권은 전통적인 자유주의 인간관에 기반한다. 자유주의는 모든 인간을 종족

이나 인종, 종교, 문화, 계급, 젠더, 성적 정체성 등 개인적인 특수성과는 무관한 

순수이성을 가진 보편적 존재로 보았다. 모든 인간은 합리적 이성을 지닌 존재

이기에 존엄할 뿐 아니라, 법적 권리인 보편적 시민권을 누릴 자격을 지닌다. 인

간의 존엄성이라는 이러한 근대적 이상이 확산되면서, 시민권의 담지자인 모든 

시민은 법 앞에서의 평등과 자유를 보장받게 되었고, 민주 정치공동체 내 모든 

시민은 개인적 특수성을 이유로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비차별(非差別)의 원칙, 

개인은 보편적 시민의 자격으로 공적 영역에 참여하며 문화는 사적인 문제라는 

공/사 영역의 분리, 국가는 문화나 종교로부터 중립적이어야 한다는 일련의 자

유주의의 기본 원칙들이 정립되게 된다. 

이와 달리 다문화주의는 ‘자아는 문화적으로 특수하기 때문에 문화적으로 특

수한 에스닉 그룹에게 보편적 시민권을 부여하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문

제의식에서 출발한다. 자아정체성에 있어 문화와 인정의 역할을 강조하는 테일

러는 인간을 보편이성을 소유한 원자적 개인, 문화와 무관한 추상적 개인으로 

본 자유주의와 달리, 대화적(dialogical) 존재로 간주한다. 인간이 독백적

(monological) 존재가 아니라 대화적 존재라는 것은 유의미한 타자들(significant 

others)과의 상호작용뿐 아니라 자신의 문화, 역사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의 독특

한 정체성을 구성하고 좋은 삶(good life)을 실현해 나가는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

다(Taylor. 1994: 32-37). 테일러의 말대로, 문화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자기이해

의 토대라면, 또한 개인들에게 좋은 삶의 의미를 제공하고 이를 실현해 나갈 수 

있는 자원과 정보, 레퍼런스, 맥락을 제공한다면, 문화는 인간의 삶에 본질적인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인정은 인간의 가장 근본적인 존

재조건이자 개인의 삶을 의미있게 만드는 필수불가결한 조건이 된다고 할 수 있

다. 

테일러와 마찬가지로 호네트 또한 주체는 타자의 인정을 통해서만 자신과 긍

정적인 관계를 맺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헤겔의 인정투쟁

모델과 미드의 사회심리학에 기반해 사랑, 권리, 연대라는 세 가지 차원의 인정

이론을 발전시키는데 상호인정의 첫 번째 형식인 사랑은 친밀한 관계를 벗어나 

인정투쟁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한계를 지니지만, 인간은 사랑을 통해 자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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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다는 자기믿음을 가지며, 이러한 믿음은 이후 다른 모든 

상호인정의 근본적인 토대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Honneth. 1992: 173-187). 

상호인정의 두 번째 형식인 권리를 통해, 주체는 시민사회 안에서 법적권리의 

담지자인 권리 인격체로 인정받는다. 주체가 스스로를 법적 인격체로 이해한다

는 것은 법 규범을 준수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다른 모든 구성원들을 자신과 

같은 법적권리의 담지자로 존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런데 이처럼 주체가 다

른 사람들의 권리를 존중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도덕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할 수 

있는 자율적 능력을 지닌 존재이기 때문이며, 법적 인정을 통해 주체는 스스로

가 존엄한 존재라는 자아존중감을 가지게 된다(Honneth. 1992: 188-208). 법 앞에

서 모든 개인이 평등한 권리 인격체로 인정받는 이러한 상호인정의 두 번째 형

식은 결국 인간존엄성의 원칙에 기반 한 근대적인 권리인정 체계 즉, 보편적인 

시민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편성에 기반 한 법적권리를 통해서는 동일성 즉, 평등을 보장받을 

뿐 특수성을 인정받지는 못한다. 따라서 보편적 시민권과 달리, 다른 사람과 구

별되는 주체의 특수성이나 차이에 대한 인정은 연대라는 세 번째 상호인정형식

을 요구한다. 신분이 개인의 가치를 결정했던 전근대적인 신분질서가 무너지면

서 개인의 능력이나 속성을 중심으로 가치부여라는 치열한 인정투쟁이 전개되는

데 가치에 대한 인정은 ‘개인의 자아실현 방식이 공동체의 목적에 얼마나 기여

하는가’라는 업적의 평가에 의존한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자아실현 방식은 

매우 다양하지만 그 사회의 공통의 목적을 지배하는 해석에 의해 사회적 가치가 

부여된다는 사실이다. 이에 각 집단은 상징적 수단을 통해 자신들의 업적과 기

여를 가치있다고 주장하게 되고 따라서, 가치평가 기준에 대한 해석을 둘러싼 

지속적인 인정투쟁이 전개될 수 밖에 없다(Honneth. 1992: 208-217).

고찰한바와 같이 두 이론가 모두 인정의 관점에서 소수자의 권리에 접근하지

만 호네트는 인정이 필연적으로 투쟁을 필요로 한다고 본다는 점에서 “모든 문

화의 가치를 동등하게 인정하라”(Taylor. 1994: 62-73)는 당위적인 요청을 했던 

테일러와는 구분되며, 다문화주의가 주장하는 관용을 넘어 이주자들의 권리와 

연대를 향한 투쟁을 분석할 수 있는 적합한 틀을 제공한다.

인정의 관점에서 문화적 권리를 옹호했던 테일러나 호네트와 달리, 다문화주

의 시민권(multicultural citizenship)을 이론화한 킴리카는 정의의 관점에서 소수자

들의 권리를 옹호한다. 그의 논의의 출발점은 그 어떤 국가도 결코 문화적으로 

중립적일 수 없다는 사실이다. 모든 개인은 사회고유문화(societal culture) 안에서 

자신스스로를 이해하고 표현하며 의미있는 선택을 해나가기 때문에, 사회고유문

화는 개인의 자유를 증진시키며 인간은 문화를 벗어나 생존할 수 없다. 그런데 

정치, 경제, 교육, 미디어 등 한 국가의 모든 제도는 특정 언어와 특정한 사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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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문화(보통은 민족문화)를 기반으로 구축되어져 있기 때문에, 자유 민주주의 국

가는 문화적 중립성을 가장하지만 사실상 다수집단의 문화를 지지하고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주류사회의 사회고유문화로부터 배제되어 온 소수자들이 주류사회

가 누려온 것과 같은 동등한 권리와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그룹-차별화된 

권리(group-differentiated rights)가 필요하다(Kymlicka. 1995: 75-106). 그는 문화적 

소수자 집단에게 자치권(self-government rights), 다종족권리(polyethnic rights), 특

별대표권(special-representation rights)이라는 다문화주의 시민권을 부여함으로써 

집단 간 평등과 소수자 집단 구성원들의 자유를 증진시키고자 한다(Kymlicka. 

1995: 26-33). 

문화적 소수자들에게 그룹-차별화된 권리를 부여한다는 것은 국가가 문화적 

권리를 시민권의 한 영역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문화적 권리를 

시민권의 한 영역으로 인정한다는 것은 문화적 차이에 대한 상징적 인정의 차원

을 넘어 국가가 소수집단의 문화적 생존(cultural survival)을 보호하기 위해 다양

한 공공정책을 펼치고 공적자원을 투자한다는 점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이런 

의미에서 다문화주의 시민권은 주류사회구성원에 비해 불이익을 받아온 소수집

단에게 특별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누적된 불평등을 시정하려는 노력이라는 

점에서 적극적 조치(affirmative action)의 일환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처럼 특정 문화집단에게 공통된 시민권을 넘어서는 특수한 권리를 

부여하는 것은 평등과 비차별이라는 자유주의 원칙에 위배된다. 더욱이 다문화

주의 시민권을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특정 집단의 문화가 내부구성원들의 자유

를 억압한다면 이는 개인의 자유라는 자유주의의 핵심 원칙과 충돌하기에, 다문

화주의 시민권은 자유주의자들과 공동체주의자들 사이에서 끊임없는 논쟁의 대

상이 되어왔다5). 

프레이져는 테일러나 호네트식의 자아실현 모델이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

반에 걸쳐있는 인정의 문제를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인정으로 축소시켰다고 비

판하면서, 인정과 재분배는 어느 하나가 다른 하나로 환원될 수 없는 정의의 중

요한 두 차원임을 강조하는 인정 이원론을 발전시키는데(Fraser. 2003), 그녀의 

논의는 다문화주의가 간과하기 쉬운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조명할 수 있다는 

의의를 지닌다. 

프레이져에 따르면, 경제적 부정의와 문화적 부정의는 서로 긴밀하게 연관되

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재분배의 정치는 인정의 정치를 허위의식으로 

치부하고 인정의 정치는 재분배의 정치를 차이에 무감한 물질주의로 치부함으로

써, 허구적인 이분법적 논쟁의 장이 펼쳐져 왔다(Fraser. 2003: 9-26). 이를 극복

5) 자유주의와 공동체주의의 논쟁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Kymlicka(2002) 293~384

쪽, 킴리카의 다문화주의 시민권에 대한 비판은 Joppke(2002) 참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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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그녀는 이차원적인(two-dimensional) 부정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동등한 참여(participatory parity)를 규범적 원칙으로 하는 지위모델(the status 

model of recognition)을 제안한다. 지위모델에서 인정에 대한 요구는 테일러나 호

네트처럼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인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구성원들이 

동등한 자격을 지닌 파트너로 사회에 참여하는 평등한 지위에 대한 인정을 요구

한다. 따라서 정의로운 사회라면 모든 구성원이 사회적 결정에 동등한 권리를 

가지고 참여하고 동등한 자격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어야하며, 이를 위한 사회적 

조건이 마련되어야 한다. 즉, 정의로운 사회는 모든 구성원들이 평등하고 독립적

인 참여자가 될 수 있도록 물질적 자원을 분배해야 하고(객관적 조건), 동등하게 

존중받을 수 있는 문화적 인정을 제도화해야(상호주관적 조건)한다(Fraser. 2003: 

27-37).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불인정(misrecognition)은 자아를 손상시키기 때문이라기

보다 특정 집단이 ‘나’와 동등한 자격을 가지고 사회적 상호작용에 참여하는 파

트너라는 사실을 부인하기 때문에 부정의하다. 이처럼 지위모델은 불인정을 개

인의 심리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차원에 위치시킴으로써, 테일러와 호

네트식의 도덕적 요청(불인정은 다른 사람의 정체성을 왜곡시키므로 다른 사람

을 존중해야한다)을 넘어, 제도적 변혁을 통해 경제적이고 문화적인 부정의를 

시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Fraser. 2003: 37-42). 또한 문화적 정체성에 대

한 인정만으로는 문화적 소수자들이 겪는 부정의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에, 

노동, 교육, 고용, 주거, 보건 등 다양한 공공정책을 통해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

를 시정할 수 있는 재분배 정책이 함께 가야한다는 점을 강조할 수 있다.

고찰한바와 같이 다문화주의는 보편적 시민권이 성취되었다는 전제 하에 이주

자들의 문화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채택되고 발전되어져 온 이념으로, 이주자

들에게는 마샬이 범주화한 보편적인 시민권의 세 가지 영역 즉, 자유권(civil 

right), 정치권(political right), 사회권(social right)뿐 아니라(Marshall. 1950), 문화권

(cultural right)을 시민권의 중요한 일부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렇다면 한국식 다문화주의는 이주자들의 권리 확장에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

는 것일까? 다음 장에서는 한국사회의 구체적인 맥락 안에서 이를 검토하기로 

한다.

3. 시민권 없는 여성결혼이민자 복지정책으로서 다문화

이주민이 급증하면서 1990년대 중반 일부지원 단체가 최초로 다문화사회라는 

용어를 사용하기 시작했다(이선옥. 2007: 83). 그러나 단기순환정책을 채택하고 



50

있는 한국사회에서 이주노동자들은 사회통합의 대상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한국

사회에서 다문화에 대한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킨 주체는 ‘정착형 이주자’인 

결혼이민자들이었다. 2000년 6,945건에 불과하던 외국인 여성과의 혼인건수는 

2005년에는 30,719건으로 증가하였고, 2011년 3월 현재, 한국사회에 정착해 살아

가는 결혼이민자의 수는 19만 5천 명에 이른다6). 이처럼 결혼이민자수가 증가하

고 이들의 사회통합이 사회적 이슈가 되자 정부는 2006년 4월 26일 국정과제회

의에서 범정부 차원의 정책을 수립하였는데7) ‘다문화’라는 용어는 이때 마련된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안과 <혼혈인 및 이주자의 사회통합 지

원방안>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열린 다문화사회 실현’을 정책적 비전으로 내건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

회통합 지원>안은 다문화 교육 실시, 이민자 자녀를 위한 다문화교육 추진체계 

구축, 다문화 친화적인 체계 구축 및 분위기 조성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시하였

고, <혼혈인 및 이주자의 사회통합 지원방안>은 ‘한국사회가 다인종․다문화 사

회로 급속히 변모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 뿌리깊은 순혈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초증등 교육과정에 다문화 교육을 실시하고, 교과내용에 다문화교육요소를 반영

하고(단일민족주의 및 인종차별적 요소를 제거) 국민의 다문화 감수성 함양을 

위한 사회교육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후 ‘다문화’라는 용어는 정부관계자의 언

설이나 정책뿐 아니라 관련 법안을 장식하게 된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다문화’라는 용어가 ‘가족’과 결합되면서, 국제결

혼 가족을 지칭하는 용어로 전환, 그 의미가 축소되었다는 사실이다. 결혼이민자

뿐 아니라 이주노동자, 난민, 새터민, 화교는 한국사회의 ‘사실상의 다문화주

의’(de facto multiculturalism)(Kymlicka. 1995)8)를 이끌어가는 다양한 다문화적 주

6)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월보 2011년 3월 호에 따르면, 2011년 3월 31일 현재 

결혼이민자 143,004 명이고, 혼인귀화자(전체누계) 51,733명으로, 여기서 결혼이주자라

는 용어는 배우자 비자로 거주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뿐 아니라, 국적을 취득한 혼인귀

화자를 포함한 수치다. 

7) 2006년 4월 26일 국정과제회의에서 마련된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안

은 이후 결혼 이민자 정책의 기본 방향을 지시하는 지침서가 되었다. 주요내용은 �탈

법적인 국제결혼 방지 및 국제결혼 당사자 보호, �가정폭력피해자 등에 대한 안정적

인 체류지원 강화,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정착 지원, �결혼이민자 가족 아동의 학

교생활 적응 지원, �결혼이민자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 �결혼이민자에 대

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업무책임자 교육, �추진체계 구축이다, 다문화라는 용어는 

①결혼이민자 조기적응 및 정착지원을 위한 다문화 교육 실시, ②아동의 학교생활 적

응지원을 위한 다문화교육 추진체계 구축, ③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지역사회 다문

화 친화적인 체계 구축 및 분위기 조성이라는 정책과제에서 사용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2006년 4월 26일 정부가 발표한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지원>안 참

조. 

8) 킴리카는 사실상의 다문화주의(de facto multiculturalism)와 공식적인 다문화주의(official 

multiculturalism)를 구분하는데, 사실상의 다문화주의가 이주자들의 문화적 정체성의 인



51

체들이며,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다문화주의는 결혼이민자 가족보다는 오히려 

이주노동자 가족이나 화교, 난민에게 더 적합한 개념일 수 있다. 그러나 결혼이

민자 가족만을 ‘다문화가족’의 범주로 설정한 ｢다문화가족지원법｣이 상징하듯이, 

이들은 철저히 배제되어 있다. 따라서 선행 연구들은 한국의 다문화 정책이 다

문화주의와는 거리가 먼 전형적인 차별적 포섭과 배제 모형이라고 지적한다(이

병렬, 김희자. 2011; 원숙연. 2008). 그러나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시행과 함께 

관련 예산이 증가하고 각 지자체들이 경쟁적으로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제정함

으로써, 다문화의 유행은 더욱 가속화되었다. 

1) 여성결혼이민자들의‘성별화된 시민권’

이주노동자와 마찬가지로 결혼이민자들은 ｢재한외국인처우기본법｣상 ‘외국인’

으로 간주되기에 보편적 시민권을 누릴 자유가 주어지지 않는다. 하지만 ‘국민

의 배우자’라는 독특한 지위로 인해, 이들에게는 다른 ‘외국인’들과는 달리 특정

한 권리들이 부여되고 있다. 이 절에서는 결혼이민자 시민권의 구체적인 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선행 연구들(김영옥, 2007; 김현미. 2008a; 김희정 2007; 문경희 

2006; 허오영숙; 2011)이 지적하는 바와 같이 한국의 다문화정책은 저출산 대책

의 일환이었다. 일례로 2010년까지 결혼이민자 사회통합정책의 주무부처였던 보

건복지가족부가 2008년 발표한 <다문화가족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 강화대책>

안은 다문화가족의 순기능을 “특히 농촌지역 출산율을 증가시킴으로써, 저출산 

고령화 현상의 억제기제로 작용한다”고 설명한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자신의 

권리와 의무를 협상하는 독립적인 시민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이들의 시민권은 

가족 및 임신, 출산, 양육이라는 재생산논리에 갇히고 만다. 

(1) 한국인 배우자에 ‘부착된’ 존재 

결혼이민자들은 입국 후 국민의 배우자 자격(F-2-1 비자)으로 삶을 시작한다. 

국적법의 간이 귀화조건9)에 따라 혼인상태로 2년 체류해야 국적을 신청할 수 

정에 대한 요구처럼 밑으로부터 만들어진 문화적 다원주의를 의미한다면, 공식적인 

다문화주의는 소수집단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국가의 공적 정책으로서 다문화주의

를 채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9) 1998년 개정된 �국적법�<간이귀화 요건>: ‘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2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국적법 제6조 2항 제1호) ‘그 배우자와 혼인한 후 3년

이 경과하고 혼인한 상태로 대한민국에 1년 이상 계속하여 주소가 있는 자(국적법 제

6조 2항 제2호)’에게 국적 신청 자격을 부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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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국적 취득 전까지 1년 마다 배우자 비자를 연

장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런데 국적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출입

국은 비자 연장 시 남편의 동행 및 신원보증을 요구하고, 국적을 신청했다 해도 

심사기간은 2년 이상 걸린다. 이는 4~5년 동안 이들의 체류자격이 전적으로 남

편의 처분에 맡겨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배우자가 신원보증을 해주지 않거나 신

원보증을 철회하면 미등록이주자 소위, ‘불법체류자’가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구조적 강제로 인해, 여성들은 학대나 가정폭력, 착취를 당해도, 이에 적절히 대

응할 수 없다. 더욱이 비자연장뿐 아니라 국적취득 또한 남편의 신원보증서를 

요구하기 때문에 남편의 의지에 의해 국적 취득 자체가 장기간 유보될 수 있

다10). 혼인의 ‘진정성’을 파악한다는 미명하에 현행 국적 제도는 이주여성(의 체

류자격)을 남편의 ‘사적 통치’ 아래 방치함으로써, 그들은 모든 인간의 권리인 

자유권조차 박탈당한 채 배우자에게 ‘부착된’ 존재로 살아갈 수 밖에 없다. 

ARENA(아시아지역대안교류회)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주최로 한국, 일본, 

대만, 필리핀, 몽골, 베트남의 이주여성 관련 연구자, 활동가, 이주여성 당사자들

이 참여했던 <2009 지역학교: 아시아 결혼 이주자의 시민권 2009 Regional 

School on Citizenship of Marriage Migrants: A Platform for Research and Action> 

오프닝 프로그램에서 있었던 일은 이주여성들에게 시민권이 얼마나 절박한 이슈

인가를 잘 보여준다. 오프닝 프로그램에서 참여자들은 인권과 시민권의 관계에 

관한 모형(<그림 1> 참조) 중 자신이 생각하는 인권과 시민권의 관계를 선택하

고 토론을 벌였는데,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연구자와 활동가들은 위쪽 두 그림 

중 하나를 선택한 반면, 모든 결혼이주자들은 오른쪽 아래 그림을 선택했다(허

오영숙. 2011: 73-74)11). 이는 체류안정이라는 가장 기본적인 권리도 보장받지 못

한 채 수많은 제약과 일상적 불안감 속에서 살아가야 하는 이주자에게 시민권 

없이는 인권도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10) 배우자 비자(F-2-1) 연장과 귀화신청은 남편의 동행과 신원보증을 요구하기 때문에, 

이주 여성들은 남편으로부터 극심한 폭력이나 성적, 경제적 착취를 당하는 경우라 해

도 합법적으로 체류하기 위해 혼인상태를 유지할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이주여성지

원 단체의 문제제기로 2004년 국적법이 개정되어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나 이혼하였

더라도 한국인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귀화신청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소라미. 2007). 그러나 귀책사유가 남편에게 있음을 명확히 입증하지 못하면 체류를 

보장받을 수 없으며, 남편이 고의로 국적 신청을 미루는 경우 국적법이 요구하는 체

류기간을 충족시켰다 해도 귀화신청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여전히 많은 문제

를 안고 있다. 

11) 이는 2011년 4월 22일 서울대학교 여성연구소가 주최했던 학술대회 <지구화시대의 

재생산과 시민권>에서 허오영숙이 발표했던 내용이다. 저자의 허락을 구하고 그림과 

함께 재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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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인권과 시민권의 관계

이런 의미에서 현행 국적제도는 이주여성에 대한 남편의 통제권을 보장할 뿐 

아니라 나아가 조장함으로써 국제결혼에 내재된 젠더 불평등을 극대화시키고 있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국적취득은 자신이 거주하는 장

소에서 남편을 매개로 하지 않는 안전한 체류와 시민으로서 독립적인 권리와 자

격을 보장한다는 의미에서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국적취득은 자녀

와 함께 살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기에 중요하다. 

현행 국적법과 출입국관리법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는 자녀와 함

께 살 수 있는 권리마저 박탈한다.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체류하는 이주자 어

머니들은 이혼을 하면, 체류자격을 상실하고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이혼 시 

이주자 어머니들이 한국에서 자녀와 함께 살기 위한 합법적인 체류자격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재판 이혼을 통해 자신에게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을 증

명하거나12) 협의이혼이라면 미성년 한국인 자녀의 친권자로 지정받는 것이다. 

하지만 성적, 언어적 폭력 등은 물리적으로 증명하기 어렵고 언어적 한계와 정

보 부족 등으로 이주 여성들이 배우자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김현미 외. 2007: 159-160). 

또한 법관들의 가부장제적인 인식으로 인해, 협의이혼 시 이주자인 어머니가 

자녀의 친권자로 지정될 확률도 매우 낮다. 따라서 대부분은 이혼 시 귀국준비 

기간이 지나면 본국으로 돌아가야 한다. 일례로 <국민의 외국인 배우자에 관한 

체류지침>은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한 경우 한국인 배우자 사이에 출생한 자녀

12)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체류자격 연장은 점 점 엄격해지는 추세다. 최근에는 어렵게 법

원으로부터 남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는 것을 증명하고 이혼 판결문을 받은 경우라 

하더라도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는 판결문에 의미를 두지 않고 단지 참고자료로 삼을 

뿐이다. 또한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왜 한국에 남아야하는지 소명하라”는 추가 조항

을 요구하고 있다(김민정.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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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으나 양육하지 않은 상태에서 국내에서 체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①국내 

결혼동거 기간이 2년 미만 일 때는 1회 1년 체류허가, ②국내 결혼동거 기간이 

2년 이상일 때는 1회 2년 범위 내에서만 체류를 허가한다(김현미 외. 2007: 

159-160). 따라서 이주자 어머니들에게 이혼은 단순히 남편과의 법적인 혼인 상

태의 해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그들에게 이혼은 자발적 귀환이든 강제추

방의 형태든 자녀와 헤어져 홀로 본국으로 돌아가야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

한 법의 폭력성과 비합리성으로 인해 많은 이주자 어머니들은 자녀와 헤어질 것

에 대한 두려움으로 법적인 이혼절차를 밟기보다는 자녀를 데리고 사라지거나 

모국으로 귀환하곤 한다. 

(2) 자녀양육의 논리에 갇혀있는 ‘사회권’

한국인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가지면 이혼한 경우라도 합법적으로 체

류할 수 있고 자녀가 있으면 국적심사 기간이 1년으로 단축되는 현실은13) 여성

결혼이민자들의 체류자격이 배우자에게 부착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임신, 출산, 

양육이라는 재생산능력과 결합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그러나 자녀양육의 

논리에 갇혀있는 것은 비단 체류자격만이 아니다.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인의 어

머니라는 자격을 통해서만 사회권에 접근할 수 있다. 

사실 보편적인 복지제도의 확장을 이루지 못한 한국사회는 기본적인 사회보장

제도 조차 미비한 상태다. 그러나 최근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확산으로 복지

국가 모델의 철회를 시행하고 있는 유럽 복지국가들의 사회권 축소의 영향을 받

고 있기 때문에, 저소득층의 삶은 나날이 불안정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대

다수가 저소득층에 속하는, 더욱이 국내법 상 사회권의 향유주체가 될 수 없는 

비국민(非國民)인 결혼이민자들의 사회권은 더더욱 빈약할 수 밖에 없다. 한국의 

사회보장제도는 1995년에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에 의거한다. 이 법은 사회권 

범주를 ① 사회보장권과 ② 사회복지서비스권 및 관련복지제도로 나누는데, 사

회보장권은 사회보험과 공공부조를 포함한다. 

이 법은 사회권 향유주체를 ‘모든 국민’으로 정의하고 있기에 원칙적으로 결

혼이민자를 비롯한 모든 외국인들은 사회보장체계로부터 배제된다. 다만, 이 법

의 제8조는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에게 사회보장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호주

의 원칙에 따르되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13) 현행 국적법에는 국적 심사기간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심사기간이 2년이 걸리

는 경우도 있다. 이주여성 지원현장에서는 “아이가 있으면 1년 반, 아이가 없으면 2

년 반”이라고 말할 정도다(허오영숙. 2011: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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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현실적인 요구에 의해 아래와 같이 몇 몇 법들은 외국인 특례조항을 신설

함으로써 권리주체의 범위를 외국인에게 확장시키고 있다. 

사회보험은 질병, 사망, 사고, 실업 등 인간의 삶을 위태롭게 하는 예측할 수 

없는 위험을 보험방식을 적용하여 분산시킴으로써 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

로, 4대 보험에는 국민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이 있다. 배우자 

비자로 생활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은 4대 보험 가입 대상이지만 미등록이라면 

산재보험을 제외한 어떤 사회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다. 

사회보험과 달리, 공공부조는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의 

생존을 보장하기 위해 수혜자의 부담없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급

여를 지급하고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는 사회보장제도다. 따라서 공공부조는 최

저생계비 이하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보험방식인 사회보험과 달리, 공공부조는 결혼이

민자들에게 굳게 닫혀있다. 다만, 2005년 12월에는｢국민기초생활보장법｣(2007년 

1월 시행)이, 2006년 12월에는｢한부모가족지원법｣(2008년 1월 시행)이, 이후에는｢

긴급복지지원법｣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외국인에 대한 특례조항을 신설함으로

써,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도 부분적으로 개방되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수급권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법 제5조의 2에 따라 수급권자

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자로

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모)

자 관계 및 양친자관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양육하고 있는 자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자로서 대한민

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 [본조신설 2006.12.21]

•｢한부모가족지원법｣시행령

제10조(외국인에 대한 특례) ｢한부모가족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

2 제3항에 따른 외국인에 대한 특례 대상자는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아동을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출

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른 외국인 등록을 마친 자를 말한다. <개정 2008.1.15>

•｢긴급복지지원법｣시행령

제1조의2(긴급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 외국인의 범위) ｢긴급복지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의2에 따라 법 제5조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이하 “긴급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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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대상자”라 한다)가 될 수 있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10.3.15>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사람

2.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사람으로서 대

한민국 국적을 가진 직계존비속(直系尊卑屬)을 돌보고 있는 사람

3. ｢출입국관리법｣ 제76조의2에 따라 난민(難民)의 인정을 받은 사람

4. 본인의 귀책사유 없이 화재, 범죄, 천재지변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5.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긴급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본조

신설 2009.5.28]

이 세 가지 법 이외에 생활이 어려운 계층에게 국가가 무료로 긴급 의료 서비

스를 지원하는 ｢의료급여법｣은 외국인과 관련해 난민에 대한 특례조항만 도입되

었다. 하지만 제3조 수급권자 대상 규정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

자는 의료급여의 수급대상자가 되도록 정하고 있어, 한국인 미성년자의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주자 어머니는 의료급여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소라

미. 2009: 162). 

결국 <표 1>에서 볼 수 있듯이, ｢긴급복지지원법｣만이 합법체류하는 모든 결

혼이민자에게 확대되었을 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의

료급여법｣은 수급권 자격을 ‘한국인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이주자 어머

니’로 제한하고 있다. 따라서 혼인관계에 있다고 해도 자녀가 없는 여성들이나 

아내폭력이나 학대를 피해 쉘터에 머물고 있는 여성들은 수급권자가 될 수 없

다. 그런데 문제는 최근 이혼율이 증가하면서14) 점점 더 많은 여성들이 법 밖으

로 내몰리고 있다는 사실이다. 자녀가 없는 결혼이민자들은 이혼 후 어떤 사회

권적 기본권도 누릴 수 없다. 그러나 실제 이혼한 여성결혼이민자 가운데 자녀

가 있는 비율은 매우 낮다. 일례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09년 이혼한 여성결

혼이민자 8,300명 중 자녀가 있는 여성은 677명에 불과했고, 2010년에 이혼한 여

성결혼이민자는 7,904명 가운데 779명만이 자녀가 있었다. 이는 이혼 한 결혼이

민자 중 단 10퍼센트만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의료급여법｣상 외국인 특

례조항으로 구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머지 90퍼센트에 달하는 여성

들은 한국인 자녀가 없다는 이유로 최저생활을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적 기본권

에서 배제된다. 

14) <표 2> 2002-2010년 연도별 여성결혼이민자 이혼 건수 

(2010년 통계청 자료, 단위: 명)

년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계 380 547 1567 2382 3933 5707 7962 8300 7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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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여성결혼이민자가 접근가능한 사회권 

사회보장

기본법

관련 법률 및 

제도

적용여부

혼인관계유지 이혼 미등록

사회적 

권리

사회

보장권

사회

보험

국민건강보험 ○ ×

산재보험 ○ ○

고용보험 ○ ×

국민연금 ○ ×

공공

부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자녀양육시 ○)

× 

(자녀양육시 ○)
× 

한부모가족

지원법

×

(자녀양육시 ○)
× × 

긴급복지

지원법
○ 

× 

(직계존속돌보는 

경우 ○)

× 

의료급여법
× 

(자녀양육시 ○)

× 

(자녀양육시 ○)
× 

사회복지

서비스권 

및 

관련복지

제도

다문화가족

지원법 및 

다문화가족

지원 센터

○ 

(합법체류자만)
× × 

고찰한바와 같이 결혼이민자들은 한국사회에 새롭게 등장한 시민이지만 시민

으로서 마땅한 권리를 누리지 못한다. 이들이 누릴 수 있는 법적 권리의 내용은 

철저히 성역할의 수행 여부에 의해 결정된다. 그들은 가족 안에서 아내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면서 한국인 배우자로부터 인정받는 경우만 체류자격을 보

장받는다. 또한 자녀 출산과 양육을 통해 한국사회의 저출산 문제에 기여하는 

이주자 어머니만이 미비하나마 사회권적 기본권을 누릴 수 있다. 반면에 혼인관

계를 유지한다고 해도 자녀가 없는 여성들, 그리고 미등록 신분으로 살아가는 1

만 명에 달하는 결혼이민자에게는 어떤 시민적 권리도 누릴 자유가 주어지지 않

는다15). 여기서 생각해 보아야할 점은 한국사회의 ‘책임의 문제’다. 정부와 지자

체는 저출산 및 인구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국제결혼을 장려해왔다. 특히 지자체

들은 국제결혼 지원조례를 제정, 결혼비용까지 주어가면서 중개업체들이 인근 

15)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정책 통계월보 2011년 3월 호에 따르면, 2011년 3월 31일 현재 

거주비자(F-2) 139,794명 중 합법체류자는 129,063명, ‘불법체류자’는 10,731명으로 미

등록 비율은 7.7%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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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국가로부터 대규모의 여성결혼이자들을 유입시키는데 공모해왔다16). 그

러나 이제 그들은 말한다. “가족을 유지하고, 출산을 통해 한국사회에 기여하라. 

아니면 돌아가라”고. 

 4. 복지서비스정책으로서 다문화 정책과 또 하나의 새로운 낙인, ‘다문

화가족’

그러나 2008년 9월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시행과 함께 결혼이민자들은 이른바 

다문화 정책의 최대 ‘수혜자’가 되었다. 그러나 목적조항(“이 법은 다문화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이들의 삶의 질 향상

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에서 밝히고 있듯이, 이 법은 개별이

주여성 보다는 다문화가족을 통합의 대상으로 하며, 보장하는 권리는｢사회보장

기본법｣상 사회복지서비스권이다17). 어쨌든 이 법의 시행으로 45개의 지자체가 

다문화가족 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2007년 37개에 불과했던 결혼이민자가족지

원센터가 2011년에는 210개의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로 확대되어 결혼이민자를 위

한 전국 규모의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체계가 마련되었다. 

｢다문화가족지원법｣에서 에스닉 소수자로서 이주자들의 문화적 차이를 승인하

고 정책적이고 제도적인 차원에서 이를 배려하는 다문화주의의 근본이념을 찾기

는 힘들다. 명칭과 달리 실제 이 법은 동화주의에 기반한 여성결혼이민자 사회

통합을 지향하기에 그 내용이 ①한국어교육을 비롯한 결혼이민자에 대한 생활정

보 제공 및 교육지원(제6조) ②가정폭력 피해자에 대한 보호, 지원(제8조) ③산

전, 산후 건강관리 지원(제9조) ④아동보육, 교육 지원(제10조)등 한국사회로의 

적응을 지원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더욱이 모든 지원조항은 의무조항이 아닌 

“~할 수 있다”나 “~하도록 노력해야 한다”로 구성된 임의조항들로 법적 강제성

을 갖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문화의 유행과 결혼이민자에 대한 정책을 선점하려는 

각 부처 간 경쟁이 맞물리면서, 관련 예산은 크게 증가했다. <표 3>18)에서 볼 

16) 최순영 의원실의 실태조사(2007)에 의하면, 2007년 6월 시점에서 국제결혼비용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지자체는 전국 기초 자치단체의 24.7%로 지원예산만 무려 28

억 5천만 원에 이른다.

17)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는 “사회복지서비스”를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상담, 재활, 직업의 소개 및 지도, 사회복지시설의 이용 

등을 제공하여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규정하고 있다. “관

련복지제도”란 보건, 주거, 교육, 고용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이 보장될 수 있

도록 지원하는 각종 복지제도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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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듯이 2008년 813억이었던 중앙정부의 예산은 2011년 1751억 원으로 2배 이

상 증가했고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역시 994억 원에서 1534억 원으로 50퍼센트 

이상 증가했는데, 예산 대부분은 적극적 개방과 사회통합에 사용되고 있다19). 

<표 3> 2008-2011년 연도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정책예산

(단위: 억 원)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합계

2008 813 994 1807

2009 1111 2752 3863

2010 1174 1643 2817

2011 1751 1534 3285

출처: 외국인 정책위원회, <2008-2011년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

일례로 <20011년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은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총 예산 

3,284억 원 중 적극적 개방을 위한 해외 우수인력 유치에 1,073억 원(33%), 결혼

이민자 사회통합에 1,934억 원(59%), 이민행정에 172억 원, 외국인인권옹호를 위

해 104억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표 4>참조), 사회통합 예산은 다문화가족 아동

을 위한 찾아가는 임신출산양육지원서비스에 374억 원, 보육료지원에 235억 원, 

언어발달 및 교육지원 사업에 100억 원이 투자되어 결혼이민자 사회통합 위한 

재원의 상당 부분이 임신, 출산, 양육 지원 서비스에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

다. 

<표 4> 22011년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정책예산

(단위: 억 원)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합계

적극적인 개방 456.32 617.31 1073.63

질 높은 사회통합 1,065.88 868.28 1,934.16

질서있는 이민행정 147.08 25.30 172.38

외국인 인권옹호 81.75 23.03 104.78

합계 1,751,03 1,533.92 3,284.95

출처: 외국인 정책위원회, <2011년 외국인 정책 시행계획>

18) 2009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정책 예산의 대폭적인 증가는 서울의 ‘외국인학교 신규

건립 사업’(1545억 원)에 기인한 것으로 이를 제외하면 지자체의 실제 예산은 1,207억 

원이었다. 

19) 정부의 외국인 정책은 크게 ①적극적 개방 ②사회통합 ③이민행정 ④외국인인권옹호

로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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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한 바와 같이 한국의 다문화 정책은 주로 결혼이민자의 출산과 양육을 집

중 지원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적 성격을 지니며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된 권리라

기보다는 행정 프로그램적 성격을 띤다. 따라서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복지서

비스는 현재의 다문화 유행이 사그라지면 언제든 철회될 위험에 놓일 수 있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관련 예산이 늘어나자 다문화 사업에 대한 부처 간 경쟁이 과열되면서 초래된 

중복지원의 문제는 많은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중복지원 못지않게 심각한 문

제는 최근 다문화가족의 자녀를 위한 보육예산이 증가하면서 지원현장에서는 

‘과열지원’이라는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문화 예산이 

이주노동운동현장에 끼쳤던 악영향은 교육현장에서도 그대로 되풀이되고 있다.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들은 실적을 올려야 하기에 사업 

‘대상’인 ‘다문화가족’ 자녀들을 필요로 한다. 따라서 이미 한국국적을 취득한 

이민자 어머니를 둔 한국인 아이들도 ‘다문화 아동’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지원

을 받는다. 학교에서는 “다문화는 남아라”라는 교사의 발언이 회자되고 다문화

가족의 아이들은 그들을 ‘위한’ 정책적 수혜를 거부할 권리가 없다(허오영숙. 

2011: 77).

경제적 부정의와 문화적 부정의는 긴밀하게 얽혀있으며 서로 영향을 미치기

에, 프레이져는 “재분배 정책이 인정의 정치학에 미치는 의도하지 않은 효과들

을 주의 깊게 살필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대표적으로 빈곤층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정책은 직접적인 재분배 형태로 경제적 평등에 기여하지만 수혜자들을 낙인

찍음으로써 무시와 불인정이라는 또 다른 부정의를 낳는다(Fraser. 2003: 64-65). 

이런 관점에서 보면, 현재 한국사회의 다문화정책은 재분배 정치학이 인정의 정

치학에 악영향을 끼치는 대표적인 예가 된다. 

현행 복지체계 안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기본적인 사회보장제도로 부터는 

배제된 채, 특별법의 형태를 띤 ｢다문화가족지원법｣의 사회복지서비스의 수혜자

로 설정된다. 이는 정책의 기본방향이 결혼이민자들을 보편적인 복지체계로 포

함시키면서 제도상 차별을 없애는 방식 즉, 보편적인 시민권을 확장시키는 방식

으로 나아가지 않고 제도상 차별을 그대로 존속시킨 채 임의적인 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사회권이 마땅히 누려야 할 시

민적 권리라기보다 국가로부터 특별한 시혜를 받는 것으로 여겨지는 한국사회에

서 이러한 지원방식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강화시킨다. 

2005년 보건복지부 실태 조사에 따르면, 결혼이민자 가구의 절대 다수(52.9%)

가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빈곤가구로, 실제 이들이 겪는 어려움은 한국

의 저소득층 가족이 겪는 어려움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는 결혼이민자가족을 보편적 복지체계 안으로 포함시키면서 사회권을 확대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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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이들을 ‘다문화가족’이라는 별도의 범주로 분리해내고 ‘보여주기식’ 지원을 

함으로써, 결혼이주자가족을 더욱 타자화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흔히 주체가 타

자를 대하는 방식은 두 얼굴을 지닌다. 하나는 극심한 차별이고 다른 하나는 과

잉지원이다. 그러나 이 양가적인 극단의 두 얼굴은 타인을 ‘나’와는 다른 열등한 

타자로 대한다는 점에서 동전의 양면과 같다. 아래의 반다문화 인터넷 카페의 

글은 ‘다문화가족’에 대한 극단적인 차별의식을, 2008년 5월 5일 조선일보 기사

를 참조하였다고 하는 서울시 한 초등학교 국어논술대회 문제지는 지원에 대한 

한국사회의 강박을 보여준다. 

- 인터넷 상 한 반다문화 카페의 글

지금과 같은 다문화 선동질 후 10년 후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

의 의견은?

[열등인종말상] 혼혈아 집단화 및 범죄화. 혼혈 및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 엄청 

심해짐. 인종별로 계급화. 그리고 늘어나는 범죄와 사회갈등. 극우민족주의 정당 

등장 후 극단적인 정책들이 생김. 

[chatline] 아마 심각 하겠죠~~ 정부도 손도 댈수 없을 만큼 이미 다문화가정 

아이들이 그땐 청년이 되니까 어떻게 될지는 뻔히 아시죠?? 대책없는 다문화정

책에 이 다문화아이들은 또 다른 피해자 및 범죄자가 되겠죠. 요즘 다문화정책

으로만 사업을 벌여도 정부가 돈을 퍼줍답니다. 

[열등인종말상] 외노자(외국인 노동자)는 몰아내면 되지만 혼혈아는 강제로 쫓

아내기 힘듭니다. 혼혈아들이 가장 큰 문제죠 

[엣지] 10년 후에는 아마도 달동네를 중심으로 싸움이 자주 일어나지 않을까 

하네요. 

[대구아기돼지] 불체자 및 혼혈아 증가로 필리핀, 남미처럼 치안 불안정해지고 

이에 따라 지금 거의 웅크리고 있는 국내조폭들의 활동도 더 활발해질 것입니

다. 이에 따라 80년대처럼 인신매매 등과 같은 범죄도 더 증가할 것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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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 한 초등학교의 국어논술대회 문제지

다음 글(가)와 글(나)는 다문화 가정에 관한 내용의 글입니다. 글(가)와 글(나)

를 바탕으로 다문화 가정의 문제점을 찾아보고 다문화 가정의 자녀를 우리가 어

떻게 도와가며 살아야 하는지 자신의 의견을 논술하시오.

(가) 2000년 대 초반부터 국내 농촌 남성이나 도시의 저소득층 남성들이 국내 

여성과 결혼하기가 어려워져 외국 여성과 결혼을 많이 하게 되었다. 그래서 중

국, 필리핀, 베트남 등의 동남 아시아 여성들이나, 우즈베키스탄 등의 여성들과

의 국제결혼이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나) 다문화 가정이 겪는 어려움

가난

절반이 최저 생계비조차 벌지 못하고 있음. 경제적으로 매우 

어렵게 살고 있음. 자녀를 유치원에 보내는 가정의 비율이 

낮음.

언어장벽

경제적으로 어려운 환경에서 비롯됨. 아버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데다가 우리 언어나 글자를 가르쳐 줄 실력과 시간이 

안 됨. 어머니는 우리말과 글에 서툴러서 자녀에게 말과 글

을 가르쳐주기가 힘듦.

소외
피부색이 다르고 우리말과 글에 서툴러서 학교에서 따돌림을 

당함.

여기에서 ‘다문화가족’은 결코 ‘우리’와 동등한 주체가 될 수 없다. ‘그들’은 

복지서비스의 수혜자이자 ‘우리’ 모두가 도와주어야 할 대상인 동시에, 경멸의 

대상이 된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주체 위치를 되비쳐 볼 성찰적 거울이 될 가

능성을 삭제당한 채, 기의없는 기표로 떠도는 ‘한국식’ 다문화주의의 현실이라 

할 수 있다. 

최근 이주자 어머니들은 ‘다문화가족’을 타자화하는 이런 수혜적인 다문화 정

책을 비판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비판은 가시적이고 집합적인 저항으로 나아

가고 못하고, 개별적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김영옥. 2010 참조). 호네트에 따르

면, 특정집단을 권리로부터의 배제시키거나 가치절하하는 사회적 무시가 인정투

쟁으로 나아갈 수 있는가하는 것은 사회, 정치, 문화적인 조건에 달려있다. 중요

한 것은 그러한 무시의 경험이 개인의 차원을 넘어 집단의 공통된 집합적 경험

으로 승화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Honneth. 1992: 267-277). 물론 결혼이민자들

은 개별 가족 안에 고립되어 있기에, 이주노동자들에 비해 집합적인 인정투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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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개하기 힘든 조건에 놓여있다. 그러나 ‘한국식’ 다문화주의가 미치는 영향 또

한 간과할 수 없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부가 주도하고 관련 예산을 통해 

시민사회로 확산된 ‘한국식’ 다문화주의는 이주노동자들의 인정투쟁을 탈정치화

하는 효과를 낳았다. 그러나 그것이 여성결혼이민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더 막강

해 보인다. 각종 다문화 프로그램과 사업이 몸집을 부풀리면서 결혼이민자들은 

이주자로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자각하기도 전에 외부로부터 이를 강요받고 있

으며, 이로 인해 최근 지원현장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는 

저항적 주체성이 발현되기도 전에, 이들이 막대한 다문화 예산의 대상 즉, 수혜

적인 사회복지서비스 정책의 지원 대상으로 포섭된 결과다. 

5. 맺는 글: 다문화주의를 넘어 정의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다문화주의는 문화가 개인들의 자아실현과 긍정적인 

자아정체성을 형성하는 근본 토대라는 점을 인정하고(Tylor. 1994), 에스닉 소수

자 집단의 문화적 생존의 요구를 적극 수용하면서 이들에게 공통의 시민권 이상

의 그룹-차별화된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집단 간 평등을 증진시키는 것을 목적으

로 한다(Kymlicka. 1995). 그러나 ‘한국식’ 다문화주의는 다문화라는 명칭만 도용

했을 뿐, 이러한 이념을 추구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롭-차별화된 권리를 통해 에

스닉 소수자인 이주자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보호하기보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출

산과 양육을 집중 지원하는 사회복지서비스정책으로 변질되었다.

정부는 한국의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서비스정책을 ‘다문화’라는 이름

으로 수행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은 국민이 낸 세금을 갉아먹는 국가의존적인 소

수자’라는 부당한 편견과 사회적 낙인을 강화시키고 있다. 또한 비합리적이고 

신중하지 못한 방식으로 정책을 수행함으로써 ‘다문화가족’이 막대한 특혜를 받

는다는 오해에 기반 한 사회적 반발, 반다문화운동을 촉발시키고 있다. 이는 치

열한 논쟁과 철학 없이 국가주도적으로 시행되었던 다문화 정책이 초래한 결과

다. 

우리는 “다문화주의가 한국의 이주자들의 요구를 수용하기에 적합한 틀인가?“ 

다시 한 번 질문할 필요가 있다. 킴리카는 주류사회와 다른 자신들의 문화를 보

존하기 위해 자치권이나 특별대표권을 요구하면서 분리, 독립을 원하는 내셔널 

소수자들과 달리, 이주자들은 주류사회로의 통합을 지향한다고 말한다(Kymlicka. 

1995:94-101). 한국사회의 이주자들 또한 다르지 않다. 보편적 시민권이 없으면 

인간으로서 어떤 존엄성도 보장받을 수 없기에, 한국사회 이주자들은 문화권을 

주장하기에 앞서, 주류사회 구성원들과 동등한 보편적인 시민권의 확장을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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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다. 서구사회에서 다문화주의는 보편적 시민권이 성취되었다는 전제 하

에, 이주자들의 문화적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채택되고 발전되어져 온 이념이라

는 사실이라는 사실이 다시 한 번 강조될 필요가 있다. 

서구의 이주자들과 달리, 한국의 이주자들은 자신이 살아가는 장소에서 육체

적이고 정서적인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자격인 공통의 시민권조차 

확보하지 못한 상태다. 하지만 현재 한국사회에서 유통되고 있는 다문화주의 담

론은 이러한 현실에 무지하다. 한국의 이주자들이 요구하고 있는 법적권리를 외

면한 채, 이주자 스스로가 요구하지도 않은 다문화주의를 정책과제로 가져간다

는 것은 넌센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일방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다문화 

정책은 이러한 현실을 앞질러가면서, 이주노동자들의 인정투쟁을 탈정치화하는 

한편, ‘다문화가족’을 타자화하고 있다. 킴리카의 지적대로, 시민권을 제공하지 

않는 다문화주의는 배제를 합리화하는 것에 불과하며(Kymlicka. 2002: 495), 한국

적 맥락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일은 에스닉 소수자들을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인

격체’로 인정하는 것 다시 말해, 이주자들에게도 보편적 시민권을 확장하는 일

이다. 

그렇다고 한국의 이주자들에게 문화적 권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

다. 다만, 문화관광부가 이주민 밴드 <스탑크랙다운>을 외국인노동자 문화축제

에 초청하면서 네팔 노래를 부를 것을 요구한 것과 같이(심보선. 2007: 231 참

조), 이주자들이 ‘나’와 다르지 않는 보편적 존엄성을 갖는 존재라는 사실을 외

면한 채, 문화적 차이만을 축복하는 다문화주의는 자칫 이주자들의 문화를 본질

화하고, 경제적인 부정의를 은폐할 위험을 갖는다. 차이의 공존이라는 다문화주

의의 이상은 상호인정을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 그러나 상호인정을 실현하기에 

다문화주의는 근본적인 한계를 갖는 개념이자 이론이다. 그것은 “윤리적 자각을 

통해 소수자들의 문화적 차이를 관용하라”는 일종의 도덕적 강제를 포함하며, 

당위적일 수 밖에 없다. 더욱이 여러 이론가들이 비판하는 바와 같이, 시민권 없

는 다문화주의는 문화상대주의나 본질화, 게토화의 문제를 피해갈 수 없으며, 무

엇보다 경제적 불평등을 문화화하는 치명적인 약점을 안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는 어떻게 이주자들의 보편적 권리에 대한 욕구를 존중하는 동시에 문화적 정체

성에 대한 승인의 욕구를 보장할 수 있을까? 

이를 위해 한국사회 이주자의 권리라는 의제는 다문화주의보다는 프레이져의 

이차원적 정의의 틀 안에서 다루어 질 필요가 있다. 한국사회 이주자들은 문화

적 지배, 불인정, 무시와 같은 문화적 부정의뿐 아니라 착취, 경제적 주변화, 박

탈과 같은 경제적 부정의로 인해 고통 받고 있으며, 다양한 폭력에 노출되어 있

다. 그러나 시민권 없는 다문화주의는 이러한 부정의를 해결하기 보다는 오히려 

이주자들의 권리 이슈를 탈정치화하고 이들의 문화를 박제화 할 위험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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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의 정치는 결코 존엄성의 정치와 분리될 수 없으며, 오히려 존엄성의 정치

를 토대로 실현될 수 있다. 프레이져의 정의론은 문화적 정체성을 자아실현의 

문제가 아닌 정의의 문제로 전환시킴으로써, 문화적 부정의뿐 아니라 경제적 부

정의를 시정하기 위한 이차원적인 정치를 펼칠 수 있는 하나의 가능성을 열어준

다. 

주요용어: 다문화주의, 다문화가족, 다문화정책, 여성결혼이민자 시민권, 사회권, 

이주노동자 인정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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